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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1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5)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이 확대 

됩니다.

∙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 2013년 10월 1일 이후부터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확대>

‣ 추진배경 : 현금영수증 제도의 실효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일반교습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조리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으로 지정

  

‣ 시행일 : 20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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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 세금환급창구 허용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233)

 현재 외국인 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 세금은 공항내 환급

창구에서만 환급이 되었으나, 앞으로는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활발한 

시내에 설치한 환급창구에서도 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 이는 최근 증가하는 외국인관광객의 세금환급관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2013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외국인관광객 등이 구입하는 분(1회 거래가액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부터 적용합니다.

 다만, 동 환급제도는 외국인관광객이 구입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시내환급창구에서 세액을 환급받은 외국인관광객은 출국시 관할

세관장의 반출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현행 VAT환급절차와 시내환급절차 비교

     - (현행 환급) ① 물품구매→ ② 출국시 반출확인→ ③ 환급액 수령

     - (시내 환급)① 물품구매→ ② 환급액 수령→ ③ 출국시 반출확인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2013년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시내환급창구 신설>

‣ 추진배경 :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 쇼핑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내에도 VAT 환급창구를 

허용하여 외국인의 환급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외국인에 대한 VAT 환급창구를 출국항내 보세구역에서 시내로 확대

  ② 부당환급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거래가액에 한도(2백만원)를 설정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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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상거래 취득세 적용세율 변동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1)

 2013년 1월부터 6월까지는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법정세율 4%에 대하여 9억이하 ․
1주택은 75%, 9억~12억이하 주택은 50%, 12억이하 다주택은 50%, 12억초과 

주택은 25% 감면을 시행하였습니다.

∙ 그러나, 금년 7월~12월은 9억이하 ․ 1주택에 대하여만 50%감면을 시행합니다.

- 이에 따라 9억이하 ․ 1주택을 구입하는 서민은 표준세율 4%의 50%를 감면

받아 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 시행

안전행정부 지방세분석과(☎ 02-2100-5992)

 과세관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다림 없이 

즉시 발급이 가능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발급신청 하는 지방자치단체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최대 3시간 정도 소요 되었으나, 발급절차를 개선하여 

2013년 8월부터는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편의 개선>

‣ 추진배경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에 대한 납세자 편의 증대 필요

‣ 주요내용

  ① 발급 신청지역 외 지역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에도 즉시 발급

     ※ 현재 최대 3시간 소요

‣ 시행일 :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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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 금융 ․ 조달2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문화 확산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대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을 시정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3배 손해배상제도는 기술자료유용(하도급법 제12조의3)행위에만 도입

되었으나, 2013년 11월 28일 부터 부당단가인하(동법 제4조, 제11조), 부당발주

취소(동법 제8조) 및 부당반품(동법 제10조)으로 대상이 확대됩니다.

- 배상액은 발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되며, 원사업자가 고의 ․ 과실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손해 배상을 부담하게 됩니다.

 ∙ 또한, 지금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이 주어졌으나, 

단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와 직접 임해야 했기에 거래상 지위가 열세인 

중소기업은 제대로 단가협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 이에 하도급법을 개정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직접 납품단가조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의 권익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 (참고) 공정위 홈페이지>공정위 소식>보도자료>하도급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2013년도 하도급법 개정사항>

‣ 추진배경 :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 및 힘의 불균형 시정

‣ 주요내용

  ① 3배 손해배상 제도 확대(기술자료유용→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및 부당반품으로 

대상 확대)

  ②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 부여

‣ 시행일 : 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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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 유출 및 부정이체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 시행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02-2156-9497)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간 은행권역(2012년 9월 25일~) 및 비은행권역

(2013년 3월 12일~)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 해오던「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를 오는 2013년 9월 26일(목)부터 모든 금융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면시행 

할 계획입니다.

∙ 보이스피싱 등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은행, 

증권회사,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에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금이체(1일 누적 기준 300만원 이상)를 할 때 한번 더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참고)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 추진배경 

  ① 고객이 대상 거래(인증서 (재)발급, 300만원이상 전자자금이체)를 수행할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는 경우

   ∙ 단말기 지정 방법

   ∙ ①휴대폰문자(SMS) 인증, ②2채널 인증(인터넷뱅킹 이용 중인 PC채널 외에 유선전화 

등 다른 채널을 통해 인증), ③영업점 방문(1회용 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인증)

   ∙ 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기존 방법대로 거래

‣ 주요내용

  ① 고객이 단말기를 미리 지정하지 않는 경우

   ∙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타행 발급 공인인증서 등록 시 :  

     상기 ①, ②, ③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 인터넷뱅킹을 통해 300만원 이상(1일 누적기준) 이체 시 : 

상기 ①, ②중 하나의 방법으로 추가 본인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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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수주 확대

조달청 시설총괄과 (☎ 070-4056-7338)

 정부공사 발주 시 중소기업 수주영역에서의 대형기업의 수주를 제한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 비중을 8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정부공사 입찰 시 등급별 경쟁에 있어 상위등급 업체의 공동도급 지분이 

평균 32.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2013년 7월부터는 20%로 제한됩니다. 

- 이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조달청에서 공고하는 등급별 경쟁입찰 대상공사

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 정부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비율이 전년 대비 1.3%p가 늘어나고, 

약 2,000억원 상당을 중소건설업체가 수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공공건설시장의‘상생 ․협력 방안’마련

<등급제한공사의 상위등급 참여비율 축소로 중소건설업체 성장촉진>

‣ 추진배경  : 중소형공사에 대한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촉진

‣ 주요내용

  ① 등급제한 공사에서 2등급 이하 공사에 대하여 상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하여 해당등급 및 하위등급 업체의 수주비율을 확대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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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특허)3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미생물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이를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LMO법이라 함)」

상에 생산공정 중에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항이 

없었으나,
 

     * 국내 C기업에서“당”생산 공정 중에 촉매제로 이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을 개발

(유전자변형미생물 활용 국내 첫 사례), 식약청에 위해성심사를 요청하였으며, 식약청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위해성심사를 완료하고, 생산 승인한 바 있음(2011년 6월)

∙ 2013년 12월부터는 개정 LMO법 제22조의3과 제22조의4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 

설치 ․ 운영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이용하려는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을 받아야 유전자변형미생물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LMO법 제22조의3(생산공정이용시설의 설치 ․ 운영) : 안전관리 등급별로 허가 또는 신고, 

LMO법 제22조의4(유전자변형미생물의 이용)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그 밖에,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개정안 제7조의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할 때 폐쇄신고를 하도록 

하며(개정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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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 유통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개정안 제26조의2) 

<유전자변형미생물 및 생산공정이용시설 안전관리 제도화>

‣ 추진배경 : 생산공정 중에 촉매제 등으로 활용하는 유전자변형미생물 이용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안전관리 제도화

‣ 주요내용

  ① 유전자변형미생물을 이용하는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 및 신고제도 신설

  ②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한 이용승인(위해성심사 포함) 제도 신설

  

‣ 시행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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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 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2-2110-5293)

 2013년 4월 24일부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가 시행되었습니다.

∙ 대형마트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하려는 경우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지역 등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합니다. 

- 구체적으로 개설자, 개설지역,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류, 매장면적이 

포함된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하며, 

- 개설방법은 해당 지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기초 지자체에서 신청받은 

5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을 게재하게 됩니다. 

∙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의 시행으로 인근 상인들이 대규모점포등의 입점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게 되어 상생법상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보>법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대형마트 ․ SSM에 대한 사업조정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주요내용

  ① (시기 ․ 방법) 영업개시 30일 전까지 해당 지역의 기초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② (예고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

등의 종류, 매장면적(㎡)

  

‣ 시행일 : 2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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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 공유를 통한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를 도입하여 주소변경 

부담 완화 및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가 특허청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는 전입신고 할 때마다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를 제

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 앞으로는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는 2013년 7월 1일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합니다.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추진배경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출원인 등의 주소변경 부담을 완화하고, 안내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출원인주소 자동변경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안전행정부의 주소정보를 공유하여 전입

신고만으로도 특허청에 신고 된 출원인 등의 주소를 자동으로 변경

  ② 2013년 7월 1일부터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신청 건부터 적용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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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기상) ․ 국토 ․ 해양4

서울 ․ 인천 ․ 경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6)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2013년 하반기부터 서울 ․ 인천 ․ 경기로 확대 시행될 

계획입니다.  

∙ 그간 팔당호 상류 양평군 등 7개 시 ․ 군에서 임의적으로 시행하던 한강수계 수질

오염총량제가 서울 ․ 인천 ․ 경기의 한강수계 전역에서 의무적 시행으로 확대 ․ 변경

됩니다.    

    ※ 경기도는 6월부터 시행, 서울시·인천시는 하반기 중 시행

∙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으로 서울 ․ 인천 ․ 경기 한강수계유역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이상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시 ․ 군별로 

배정된 지역개발부하량을 할당받아야 합니다.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 추진배경

  ① 그간 3대강(낙동강 ․ 금강 ․ 영산강 / 섬진강)수계 및 팔당호 상류 일부 시 ․ 군(7개)에 

시행하던 수질오염총량제를 서울 ․ 인천 ․ 경기의 한강수계 전 지역으로 확대(총량관리 

대상물질 : BOD, T-P)

‣ 주요내용

  ①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시 ․ 군별 배정된 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개발사업 승인 ․ 허가 전에 오염물질 배출부하량(개발부하량) 산정 및 할당 

       * 개발부하량 할당대상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팔당호 수질
보전특별대책지역(Ⅰ권역) 내 건축연면적 400㎡이상 숙박 ․식품접객업/ 800㎡이상 일반건축물 등

‣ 시행일 : 2013. 하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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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2013년 9월 28일부터「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시행으로 유해 어린이용품의 관리가 강화됩니다.

∙ 어린이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

페놀)에 대해 어린이가 입에 물거나 손으로 만져도 안전한 수준의 기준을 마련

하였습니다(2012년 9월 27일 제정).

    ※ DNOP(Di-n-Octylphthalate, 다이-n-옥틸 프탈레이트), DINP(Di-isononylphthalate,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 TBT(Tributyltin compounds,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Nonylphenol)  

- DNOP, DINP의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거쳐 아이들이 입으로 빨거나 손으로 

만질 때 노출되는 양인 전이량‡을 고려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 TBT, 노닐페놀은 이미 위해성이 확인되어「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취급제한

‡물질로 지정되어 있어 그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 전이량 : 제품에 함유된 환경유해인자가 경구(빠는 행위), 피부, 흡입을 통해 사람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양

     ※ 취급제한물질 : 특정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돼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 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한 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5호)

∙ 이에 따라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고시된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는 어린이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중지하거나 제품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동 제도의 시행으로 어린이용품 내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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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 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 ․ 공포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시행>

‣ 추진배경 : 유해 어린이용품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환경유해인자 4종(DNOP, DINP, TBT, 노닐페놀)의 사용제한 기준 설정

    - DNOP, DINP : 전이량(경구, 경피) 기준, TBT, 노닐페놀 : 함량기준

‣ 시행일 : 201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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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예보를 통한 국민 건강 보호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2013년 하반기부터 수도권 대상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향후 

국가 차원의 대기오염 예보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8대 시·도(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광주, 울산)에서 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자체적으로 실시하였으나, 

- 2013년부터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대기오염 심각 정도를 예측하여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m.airkorea.or.kr), SNS, 지자체 전광판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예보할 계획입니다.

∙ 또한, 예보항목은 PM10을 시작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PM2.5 및 오존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3년도 미세먼지 예보제 시범사업 추진>

‣ 추진배경 : 국가 대기오염 예보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주요내용

  ① PM10 에 대한 시범예보(전일 17시) 

  ② 병원, 학교 등 유관기관에 예보내용 전파

     (특히, 대기오염 취약계층 다중이용 시설)

  

‣ 시행일 : 2013.9.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제7조의2(대기오염 예측 ․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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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및 기상자원과(☎ 02-2181-0843, 0887)

 방재기상자료(AWS)에 대한 기상증명을 발급하여 기상증명지점을 확대하고 기상

사업 등록과 기상관련 면허발급 절차를 편리하게 원스톱으로 서비스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기상자료로 제공만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2월부터 기상증명까지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방재기상관측자료(AWS)는 무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자료로 유인관측소에서 

생산되는 관측자료와는 달리 기상증명을 받을 수 없었으나, 전국 시ㆍ군 전 

지역을 포함하는 144개 지점을 대표지점으로 선정하여 기상증명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144개 지점 : 첨부 참조

∙ 또한 지금까지 기상사업(기상예보업, 기상감정업, 기상컨설팅업, 기상장비업) 

등록과 기상관련(기상예보사, 기상감정사) 면허발급은 접수에서부터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에 이르기까지 우편 및 방문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나, 2013년 8월

부터 전자민원시스템이 구축되면 원스톱으로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전자민원시스템 홈페이지 : http://minwon.kma.go.kr

<기상증명 확대 및 기상행정민원서비스 개선 항목>

‣ 추진배경 :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 보호 및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

‣ 주요내용

  ① 방재기상관측자료 기상증명지점 추가(144개 지점)

  ② 기상행정 절차 온라인 서비스 확대(기상사업의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 발급)

‣ 시행일 : 2013.12.



18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첨부 : 기상증명 제공 발급 예정 방재기상관측자료(AWS) 144개 지점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번호 지점번호 지점명

1 517 간성 2 661 현내 3 670 양양 4 671 청호

5 519 사내 6 552 김화 7 555 화천 8 556 양구

9 504 포천 10 531 가평 11 542 청평 12 652 청산

13 441 김포 14 532 의정부 15 540 고양 16 598 양주

17 525 봉평 18 526 평창 19 557 기린 20 559 내면

21 586 북산 22 588 남산 23 523 주문진 24 566 연곡

25 580 옥계 26 529 원덕 27 579 하장 28 876 삼척

29 400 강남 30 541 남양주 31 572 성남 32 590 과천

33 433 부천 34 528 백령면 35 565 시흥 36 536 횡성

37 561 청일 38 583 안흥 39 877 문막 40 319 천부

41 530 태하 42 96 독도 43 516 안성 44 549 용인

45 551 평택 46 571 화성 47 527 신동 48 562 주천

49 563 북평 50 581 상동 51 601 단양 52 619 음성

53 630 노은 54 606 대산 55 610 홍성 56 616 당진

57 627 태안 58 801 영양 59 844 영덕읍 60 602 진천

61 603 괴산 62 623 증평 63 624 청원 64 611 세종연서

65 612 공주 66 615 논산 67 636 계룡 68 642 문화

69 604 옥천 70 605 영동 71 832 안계 72 836 현서

73 815 예천 74 834 화서 75 804 청하 76 850 감포

77 702 익산 78 733 함라 79 736 진봉 80 737 김제

81 812 고령 82 813 청도 83 827 경산 84 828 달성

85 701 무주 86 703 진안 87 734 완주 88 757 주천

89 900 상북 90 901 울기 91 919 창녕 92 920 함안

93 706 담양 94 710 나주 95 711 이양 96 730 장성

97 741 화순 98 754 함평 99 769 염산 100 775 월야

101 908 진해 102 923 기장 103 940 동래 104 909 서이말

105 918 고성 106 699 무안 107 731 영암 108 771 안좌

109 732 보성 110 748 벌교 111 767 영남 112 790 나로도

113 715 진도읍 114 704 변산 115 738 줄포 116 709 구례

117 712 순천시 118 768 곡성 119 727 유수암 120 751 선흘

121 779 한림 122 328 중문 123 752 서광 124 780 남원

125 299 이어도 126 907 삼천포 127 917 사천 128 932 하동

129 534 장호원 130 546 광주 131 548 여주 132 617 성거

133 628 예산 134 634 아산 135 614 서천 136 618 청양

137 635 양화 138 762 강진면 139 810 성주 140 822 김천

141 823 군위 142 825 e칠곡 143 915 삼가 144 946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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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규제개선 상시 온라인 의견수렴 시행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현재 운영되고 있는 321개의 지역지구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해 상시 온라인 방식의 ｢지역 ․ 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제도를 2013년 7월 1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합니다.

 지역 ․ 지구의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아이디어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안 가능하며,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http://luris.molit.go.kr)에 접속하여 ｢국민의견

수렴방｣에 규제개선 의견을 접수하면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토지이용 규제개선 온라인의견수렴>

‣ 추진배경 : 전문가 중심의 토지이용규제개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이용 규제개선

으로 전환

‣ 주요내용 : ｢지역 ․ 지구 개선을 위한 상시 국민의견 수렴｣ (http://luris.molit.go.kr)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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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내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확대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유통업무설비내에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합니다. 

∙ 지금까지는「도시 ․ 군계획시설의 결정 ․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

계획시설규칙)」상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이 사무실, 점포, 종업원용 기숙사 등으로 

한정되어 물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시설,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어

- 물류기능 및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금융시설 ․ 정보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통업무와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 정보처리시설 등은 유통업무설비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유통업무시설내 부대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유통업무설비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금융, 교육, 정보처리시설을 부대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주요내용

  ① 유통업무설비 부대시설로 금융시설 ․ 교육시설 ․ 정보처리시설 추가

‣ 시행일 : 2013.9.(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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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6)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유수지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지금까지 유수지에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등 일부 시설만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어 도시내 대규모 유휴부지인 유수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규칙을 개정하여 유수지내에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유수지의 재해예방기능을 유지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수지를 복개하더라도 복개 이전의 유수용량을 유지하게 하고, 집중강우로 인한 

침수에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할 예정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설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유수지내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 설치 허용 

‣ 주요내용

  ① 유수지 상부를 복개하여 건축한 건축물을 공공임대주택,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용도를 확대

  ② 유수지 방재기능 및 침수시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 

‣ 시행일 : 2013.9.(도시계획시설규칙 입법예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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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계획 및 지원체계 마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1)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 지역주민 ․ 시장상인 ․ 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통해 패키지로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될 계획입니다.

∙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여, 주민교육, 

컨설팅, 전문가 파견 등 주민의 재생역량을 지원하고, 

- 국가 ․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융자하고, 국유 ․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 부담금 감면,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제한 ․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개발 ․ 재건축 등 물리적 도시정비 위주에서 지역의 고유한 역사 ․ 문화 자산 등을 

활용한 경제 ․ 사회 ․ 문화 등 종합적 도시기능회복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13년도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체계 마련 항목>

‣ 추진배경 :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의 경제․
사회 ․ 문화 등 종합적 기능회복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마련

‣ 주요내용
  ① 주민 ․ 지자체 ․ 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

  ②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

  ③ 국가 ․ 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 ․ 융자하고, 국 ․ 공유재산의 처분, 조세 ․
부담금 감면,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제한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④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등 우선 지원

‣ 시행일 : 201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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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공부 열람 및 발급 서비스 전국시행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2013년 12월부터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가 전국 230개  자치단체

에서 본격 실시됩니다.

∙ 지금까지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의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개별적으로 열람 및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 및 국민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를 하나로 통합하여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동산종합공부 서비스를 국토교통부는 ‘일사천리(一瀉千里)’를 본 따서 

“부동산 서류 하나로 편리하게!”를 의미하는 「일사편리」란 서비스로 국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게 다가 가게 됩니다.

∙ 또한, 다양한 부동산정보 중 원하는 정보만을 선택하여 발급하도록 하여 부동산

거래, 금융, 창업, 건축, 경매, 거래 등의 국민의 경제활동이 보다 편리해지며, 

행정기관 방문 절차 및 인허가 첨부서류의 간소화 등 편의를 도모하고 서류 

발급에 따른 수수료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18종 부동산 서류] [ 일사편리 정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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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서비스

<2013년도 부동산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추진배경 : 다수 공부의 분산관리 및 중복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불편 및 행정력 낭비 

개선

‣ 주요내용

  ① 개별 부동산 공적 장부를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관리

  ②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을 기반으로 부동산종합공부 내용 열람 

  ③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 시행일 : 2013.12. 예정 

  ※ 관계 법률개정 후 부동산종합공부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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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요건 확대, 대출금리 인하, 단독 세대주 

대출요건 완화를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시켰습니다.

∙ 지금까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가구로 한정되어 연소득 6천만원 이상 가구의 기금대출이 제한되었습니다.   

- 그러나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로 소득

요건을 대폭 완화하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저리 정책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금리도 수요자가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소득별, 만기별 차등화하여 시중 

최저수준인 연 2.6%∼3.4%로 지원됩니다.

∙ 또한, 그동안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부양 가족 없는 만 30세 이상 35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저리의 기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요건 완화>

‣ 추진배경 :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경감 및 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거래 정상화

‣ 주요내용

  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자 소득요건 확대(부부합산 6천만원→7천만원)

  ② 대출금리 소득별,만기별 차등화(3.5%(20년),3.7%(30년) → 연 2.6%∼3.4% )

  ③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 (만 35세이상 대출취급 → 만 30세이상 대출 취급)

‣ 시행일 : 20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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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도입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9)

 터널, 건축물과 같은 토목공사에 따른 지반 굴착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현재 유출지하수는 자체적으로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다량의 유출지하수는 주변 지하수계 및 지표수계는 

물론, 지반침하 등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2013년 11월부터 지하철 등 지하시설물과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을 설치

하려는 자는 일정기준 이상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홈페이지(www.gims.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시행>

‣ 추진배경 : 유출지하수에 감소대책 강화을 통해 지하수자원 보호하고 인근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함

‣ 주요내용

  ① 지하철, 터널 또는 특‧광역시에 건설하는 건축물로서 그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이로 인하여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지자체에 신고하고 그 대책을 시행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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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 명확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4-201-3599)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공적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개발 ‧ 이용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금까지는 명확한 승계절차가 없었습니다.

- 2013년 11월부터 지하수 개발 ‧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홈페이지(www.gims.go.kr)>알림마당>공지사항>지하수 개발 ‧이용

시설의 권리 ‧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 명확화>

‣ 추진배경 : 지하수 개발 ․ 이용시설의 권리 ‧ 의무의 승계 절차를 명확히하여 분쟁의 소지를 

제거하고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 ‧ 관리 도모

‣ 주요내용

  ① 지하수 개발 ‧ 이용자가 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합병한 경우와 경매, 압류

재산의 매각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을 인수한 자가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에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의 권리 ‧ 의무 승계를 신고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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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을 총괄할‘새만금개발청’신설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98)

 새만금사업 소관부처 분산에 따른 사업의 효율성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새만금

개발에 관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새만금사업은 2011년 3월 확정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aster Plan)”에 따라 

30%를 농지로, 70%를 산업 ․ 관광 ․ 과학연구 ․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 

- 그동안 토지용도에 따라 6개 부처(농식품 ․ 국토 ․ 산업 ․ 환경 ․ 문체 ․ 미래부 등)

에서 각각 개발사업을 수행하여 유사사업 중복, 용지별 사업내용 상충 등 

전반적인 추진체계 효율성이 저하 

『새만금 특별법』제정(2012.12.11)에 따라‘새만금개발청’을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설치

∙ 6개 부처에서 분산 수행 중이던 새만금 개발업무를 일원화하고,

∙ 새만금사업 정책의 통합 ․ 조정 ․ 시행 등의 업무를 담당 

- 또한, 기반시설 국비 지원 강화, 민간사업시행자 지정범위 확대 등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확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 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 사업추진 전담기구 설립>

‣ 추진배경 : 추진체계 분산에 따른 새만금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해소하고,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민간투자 촉진을 위하여『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2년 12월 11일) 

‣ 주요내용

  ① 새만금개발청 신설(국토부 소속)

  ②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 등

‣ 시행일 : 201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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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시 가격기준 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 ․ 양수가격을 현실

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 지금까지는 매립면허 양도‧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

허권자간 협상으로 추진되어 당사자간 가격이견으로 매립면허 양도 ․ 양수가 

지연되어 기업도시 추진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립면허 양도 ․ 양수시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이 명확해 집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 ․ 양수가격 기준 규정>

‣ 추진배경 : 매립면허 양도 ․ 양수시 가격기준이 없이 당사자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가격이견에 

따라 협상지연으로 기업도시 사업추진에 장애

‣ 주요내용

  ① 매립면허 양도 ․ 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하여 가격 산정하도록 개선 

  

‣ 시행일 :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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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기업도시 개발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였습니다.

∙ 기업도시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른 적정개발이익을 초과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선시설, 구역 내 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 추진배경 :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 개발사업과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하여 

초기에 기업도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할 필요

‣ 주요내용

  ①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 있는 시설로 한정

  

‣ 시행일 : 2013.6.3.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31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소면적 기준을 1/2까지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기업도시는 330만㎡ 이상으로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개발하여야 하며,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개발이 가능하였습니다.

- 따라서 기존 기업도시 및 산업단지ㆍ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과도한 초기 자금 

부담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저조하였습니다.

∙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이 완화되어 초기사업비에 부담을 가졌던 민간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기업도시는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

되어 있더라도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기업도시 활성화에 저해

‣ 주요내용

  ① 기존 기업도시, 산업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적 기준을 1/2로 축소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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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및 단열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단열기준 등 에너지 관련 설계기준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은 대규모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제출대상이 연면적 합계 5백㎡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또한, 건축물의 냉난방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이상 

강화하고,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60점 이상에서 

65점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 2017년에 에너지 저소비형 주택인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설계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2013년도 설계기준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 주요내용

  ①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확대(대규모 건축물 → 연면적 합계 500㎡ 이상 건축물)

  ②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③ 건축허가 기준인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를 강화(60점 이상 → 65점 이상)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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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 및 인증등급 개선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에너지절약형 녹색건축물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인증등급을 10등급으로 세분화하고 인증등급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은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이었으나, 2013년 9월부터 모든 용도의 신축 및 기존건축물이 인증이 가능하도록 

인증기준이 마련됩니다.

∙ 또한, 인증등급을 5개에서 10개로 세분화하여 제로에너지 수준의 건축물과 에너지 

성능이 현격히 떨어지는 기존 건축물까지 등급화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며,  

∙ 그간의 지속적인 단열기준 강화 등으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이 전반적으로 상향된 

점을 감안하여 인증등급 기준이 상향조정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2013년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개정 주요내용>

‣ 추진배경 :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향상

‣ 주요내용

  ①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대상 확대(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용 건축물 → 단독·공동

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② 인증등급 세분화(5등급 → 10등급) 

  ③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1등급 : 300kWh/㎡·년 미만 → 260kWh/㎡·년 미만)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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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공장과 축사용 가설건축물의 재질로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축사의 경우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가설건축물도 지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종전의 건축법령에서는 공장이나 축사에 비닐이나 천막으로 할 경우에만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 비닐이나 천막의 특성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2년)까지 두 세번 교체하여야 

하므로, 대부분 시설 교체에 따른 경비를 줄이기 위해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합성수지 재질로 가설건축물을 짓고 있는 실정으로 현실성 있게 건축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 또한, 축사내의 가설건축물의 용도로 현재 간이축사용 ․ 가축운동용 ․ 가축비가림용만 

허용하고 있으나, 축산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축사에서 많이 짓는 가축

양육용과 가축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 추진배경 : 축산농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대

‣ 주요내용

  ① 공장·축사 내 가설건축물의 재질을 합성수지까지 확대 허용

  ② 가축양육용과 분뇨처리용 건축물도 가설건축물로 지을 수 있도록 용도 확대

  

‣ 시행일 :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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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하고 있으나, 

그 적용기한을 201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하였습니다.

∙ 이는 한시적으로 공장 옥상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여 임시사무실, 창고용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완화기한(2013년 6월)이 만료되면 이 시설을 철거하여야 하므로 

기한연장을 요구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완화 유예기간 연장>

‣ 추진배경 : 기업 활동과 산업 경쟁력 확보

‣ 주요내용

  ① 공장 옥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고 대지안의 공지기준 1/2 완화 적용

  

‣ 시행일 :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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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서민이 건축물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등 전문가에 의한 지진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그동안 구조 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도록 

함에 따라,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수반된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 방화벽 ․ 계단 ․ 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하는 대수선의 경우에는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을 거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 다만, 내력벽 ․ 기둥 ․ 보를 대수선한 경우에는 구조내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 

지진에 대한 확인 절차를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추진배경 : 대수선 절차 간소화 및 비용절감으로 서민생활 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구조 내력에 영향이 없는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는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시행일 :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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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설치기준 개선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2)

 다중이용시설의 쾌적성을 높이는 등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건축설비 일부 

기준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환기설비 설치대상에서 빠져있던 1천㎡ 이상 학원 및 공연장, 2천㎡ 

이상 예식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에도 환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실내거주환경을 

보호하고, 

- 500㎡ 이상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했던 전기설비 설치공간에 

대하여 전력용량 150kw 미만 건축물에는 건축 공간 활용성 확대 등을 위하여 

동 의무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 또한, 기존에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승용승강기 대수 산정 시 각 용도별로 

산정 대수를 합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여 일부 불합리한 점이 있었으나, 산정 

기준을 이원화하여 적은 대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 외벽에 냉방설비 배기구 등 설치 시 낙하예방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여 추락 위험으로부터 보행자 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학원·공연장·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2013년도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 추진배경 :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 설비기준 합리화 등으로 인한 국민 편의 증진

‣ 주요내용

  ① 환기설비 대상 건축물 확대

  ②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 완화

  ③ 복합용도 건축물 승강기 산정기준 개선

  ④ 냉방설비 배기구 설치 시 낙하예방 보호시설 설치

‣ 시행일 : 2013.9.예정(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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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79)

 사도의 개설은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을 준용하는 도로에 한해서만 가능하

였으나, 

∙ 도로법에 따른 시ㆍ군도의 기준을 갖춘 농어촌도로에도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규정이 정비되어 앞으로는 사도개설 허가가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 현행 사도법은 사도개설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단순하게 

규정*된 한계가 있었으나, 

   * 사도법 제4조(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정된 사도법에서는 허가절차를 허가신청, 행정청의 허가, 및 사용검사 등으로 

구체화하고,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개설자의 지휘 승계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이 대폭 보완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추진배경 : 사도 개설 대상을 확대하고 절차 개선하는 사도법 개정 시행

‣ 주요내용

  ①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개설이 가능토록 사도 개설 대상 확대

  ②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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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044-201-3881)

 음성~충주고속도로 대소~충주 구간은 당초 2014년 말에 개통 예정이었으나,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2013년 8월 25일 ~ 9월 1일)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17개월 단축하여 2013년 7월 조기개통합니다. 

∙ 조기개통으로 인해 주행시간이 28분(55분 → 27분)단축되며, 물류비 절감으로 

351억원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 간선도로망 계획(7×9)상의 동서 3축(평택~음성~충주~제천) 중 대소~충주 

구간의 개통으로 인하여,

∙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지역 접근성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간 고속도로 개통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위치도>

중부내륙선

북음성금왕

제천

신니

평택

중부선

북충주JCT

동충주 제천JCT

음성~충주(L=45.6km)

중앙선

대소JCT 충주JCT

충주~제천(L=23.9km)

대소~충주(L=27.6km)
【2014.12 → 2013. 7】

충주~제천(L=41.9km)
【2014.12】

금왕S/A 천등산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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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 고속도로 ․ 지하철 ․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발행되어 지갑 속 1장의 교통카드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수단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 그동안은 다른 지역 대중교통이나 고속도로 ‧ 철도 이용시에는 선불교통카드 사용에 

제한이 있어 전국 모든 교통수단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장*의 카드가 필요해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 현행 최소 3장 : 지하철‧버스 - 교통카드 / 고속도로 - 하이패스 / 철도 - 신용카드 등 

- 하반기에는 버스 ‧ 지하철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KTX 등 기차표 

구매까지 가능한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가 출시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KTX‧지하철‧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

‣ 추진배경 : 교통카드 사용이 보편화 되었지만, 지역간 호환 사용이 안되어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국토교통부는 교통카드 전국호환 정책을 추진

‣ 주요내용

  ① 표준기술 개발(2007~2009) 및 교통카드 전국호환기본계획(2009~2013)을 수립해 전국호환 

정책추진 

  ② 전국호환을 위해 교통카드 단말기 및 정산시스템 개선 지원(2010~2012)

  ③ 전국 버스 ․ 지하철 ․ 철도 ․ 고속도로에 사용 가능한 선불교통카드 출시(2013년 11월 예정)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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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정비·해체재활용업자)가 
사업 관련 호객행위 시 과징금부과 등 국민불편 해소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0)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강매 등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하고, 그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부르는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 과징금(150~200만원)을 부과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가 연계 ․ 관리되지 않아 차량 자가진단, 중고차 매매, 중고

부품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자동차 정비업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자동차

전산처리조직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전송토록 하게 하여 자동차 이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위반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이라는 명칭은 부분이라는 어감이 제한적, 한계적으로 해석되어 

이미지 제고에 한계가 있어 

∙ 정비업 발전과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이용자에게 향상된 정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명칭이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변경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2013년도 자동차관리사업관련 주요변경 항목>

‣ 추진배경 : 자동차 정비이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기반 마련 및 국민불편 해소

‣ 주요내용

  ① 호객행위 등 금지행위 규정 위반 시 과징금 부과(없음 → 과징금(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재활용업 150만원))

  ②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없음→불이행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③ 자동차부분정비업 명칭 변경(부분정비업 → 전문정비업)

‣ 시행일 : ①항 ③항 2013.6.19., ②항 20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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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044-201-3842)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인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운행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신규 제작자동차의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이 보다 

강화됩니다.

∙ 신차의 실내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을 개정, 관리기준 강화 및 대상물질을 추가하여 소비자 건강권을 

확보해 나아가게 됩니다.

∙ 또한, 2년 이후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에도 확대 적용하여,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에 따라 새차 증후군으로 인해 피로, 두통, 눈의 자극 등 증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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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연장

∙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6개월로 

조정하여 사망관련 법적 강제조항 완화

- 기존 : 3개월 → 변경 : 6개월

∙ 현행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과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기한을 상속세 

신고기간과 일치시켜 국민 불편 방지

 법인 및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30일로 연장

∙ 자동차 소유자(법인 또는 개인)의 주소지 등 변경에 따른 변경신청기간을 연장

(15일→30일)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민 편의 도모

- 지식경제부 “기업경쟁력 지원체계 4단계 구축사업(G4B)"와 긴밀한 협조로 

법인의 온라인 변경등록신청 시스템 구축

      * G4B : 대법원, 국세청, 4대사회보험, 국토해양부 및 특허청을 연계하여 기업이 
사업내용 변경시 개별관청에 방문없이 온라인으로 일괄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자동차번호판 규격 변경(후면 짧은 번호판 → 긴 번호판) 절차 간소화

∙ 보통(짧은) 번호판 부착 대상자동차(2008년 6월 이전 제작) 중 긴번호판 부착을 

원할 경우 교통안전공단 방문 및 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민의 시간적·경제적 불편 감소

    * 현재 2008년 6월 이전에 출시된 자동차의 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을 달 수 있으나, 
후면 번호판은 긴 번호판이 부착될 수 있는 범퍼 및 트렁크로 교체시만 가능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전국 57개소)에서만 확인하는 단계를 간소화하고 

후면 긴 번호판 부착이 가능한 경우 등록관청에서 확인하여 쉽게 발급 부착

할 수 있도록 개선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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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6)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수출입의 첨단일꾼인 국제물류주선업체에 대해  우수 물류

주선업체인증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국제물류주선업은 국제 상거래계에서 국가신인도 제고 등 역할이 기대되는 업종

으로서 업체 스스로의 노력과 경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정책

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보도자료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우수 국제물류 주선업 인증제>

‣ 추진배경 : 물류정책기본법 제49조의2에 따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 시행

‣ 주요내용

  ①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우수 국제

물류주선업체로 인증

  

‣ 시행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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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운영자의 규제가 대폭 완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044-201-4355)

 공항안전운영기준이 개정(2013년 6월 30일)되면서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이 공항운영자*의 규제업무가 대폭 완화될 예정입니다.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지금까지 공항운영자는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 시 각 페이지마다 검인 받던 

것을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만 검인하여 검인 방법 간소화 및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성이 증진됩니다.

∙ 또한, 지방공항의 인력운영 실정을 감안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공백이 없도록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을 단축(2주→1주)하여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증대

하게 됩니다.

∙ 활주로 제설작업 후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을 0.30 이상 유지해야 하나, 

항공사의 운항중단 기준과 일치시켜 마찰계수 0.26이상을 유지함으로써 공항

운영자의 제설작업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운영기준 개정>

‣ 추진배경 : 공항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항운영자의 규제업무를 대폭 완화하여 

공항운영자의 업무편의 제고 및 자율성 확대

‣ 주요내용

  ① 공항운영규정 인가 및 변경시 검인(개별→개정기록표 및 유효목록페이지) 방법 간소화, 

자체검사자 자격부여 교육기간 단축(2주→1주)

  ② 활주로 제설작업 후 유지해야 할 활주로 표면의 마찰계수 기준 변경(0.30→0.26)

‣ 시행일 : 2013.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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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1)

 항공사의 정비여건을 반영한 행정규제 개혁차원의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하였습니다.

    * (전자주소) 항공기의 통신 ․ 항행 ․ 감시용 고유식별주소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7조(전자주소의 관리) ① 항공기 등에서 트랜스폰더를 이용하는 자는 반기별로 트랜스
폰더의 전자주소 운용 상태를 자체 점검하여 다른 이용자의 트랜스폰더에 전자적인 
방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추진 배경)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이상유무 점검은 안전운항을 위해 야간

에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 점검 시 관제기관의 특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항공사 업무부담 요인 

    * 특히 대형항공사는 전자주소 점검이 빈번하게 발생(KAL 168대, AAR 90대)

∙ (주요 개선내용)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를 완화

- 항공기 정비프로그램 점검주기 등 항공사 정비여건을 반영하여 자체 점검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24개월로 변경(고시개정 2013년 4월 23일)

∙ (기대 효과) 전자주소 점검을 위한 항공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여 효율적인 항공기 

정비로 항공안전을 제고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제목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검색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추진배경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주요내용
  ① 항공기 트랜스폰더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6개월→24개월)

‣ 시행일 : 201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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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57)

 항공통신업무기관에 시행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장관 승인사항을 폐지하였습니다.

∙ 항공통신업무기관에서 항공통신사 업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 시행을 위해서는 

교육계획을 장관 승인 후 시행토록 규정되었습니다.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국토부 훈령 제633호[2010.09.28]) 제19조

∙ 교육계획 장관승인으로 인한 소요기간 및 추가업무 발생으로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곤란하고 업무효율도 저하되어 있습니다. 

- 시행기관 자체적으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으로써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 업무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추진배경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주요내용

  ①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승인사항 페지하고 책임행정 실현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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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3)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을 확인하는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중 장비장애 등 사고발생 

시 실시하는 특별 관리검사에 대한 결과 보고시기를 개선하였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특별 관리검사도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검사결과 보고기한이 20일로 

설정되어 있어 장애에 대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장비장애 등 사고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결과보고는 검사가 종료된 

후 3일 이내 보고하도록 하여 사후 조치가 적기에 시행되도록 하였습니다.

∙ 항행안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항행안전시설의 비정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적기 조치 시행으로 항공안전도가 향상될 전망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보고시기 개선하여 장애발생 시 신속 복구

‣ 주요내용

  ① 항행안전시설 특별검사 결과 보고시기 개선(20일→3일)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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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3)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원하는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가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이 사전 인지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소프트웨어 변경작업으로 인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항행안전시설 관리자는 항행안전시설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작업 계획을 사전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 항행안전시설 관리감독 기관에서는 변경작업 사항을 사전에 인지 및 감독업무 

수행으로 작업 시 발생 될 수 있는 안전저해 요소를 예방하여 하늘 길 안전 

증진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련 소프트웨어 변경절차 개선>

‣ 추진배경 :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작업 절차를 개선하여 장비장애 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 시 관리감독 기관에 변경계획 사전 보고 

  ② 관리감독 기관은 작업계획 사전인지, 관리감독 강화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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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 인하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산금 요율을 인하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산금 요율을 차등 적용

하였으나, 2013년 9월부터 가산금 요율을 3%로 일괄 적용하여 사업자의 가산금 

부담이 경감되게 되었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공지사항

<해양심층수 부담금 가산금 요율 인하>

‣ 추진배경 : 해양심층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기준을 해양환경개선 부담금 가산금과 

동일하게 조정하여 부담금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자의 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가산금 요율을 3%로 하고 1주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 기존 부담금 요율 : 3개월까지 3%, 3개월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초과 5%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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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관리해역 연안오염 총량관리대상 지역 확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특별관리해역 중 해양오염이 심각한 시화호에 대하여 2013년 하반기부터 연안

오염총량관리제를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5개 특별관리해역 중 마산만에 대하여만 연안오염 총량관리제를 시행

하던 것을 시화호로 확대 시행하는 것입니다.

- 또한, 2015년부터는 부산연안, 향후 울산연안 및 광양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시화호 연안오염 총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주변의 개발계획 조정, 오염

물질 배출 총량 제한 등 엄격한 환경 관리가 가능해져 나빠졌던 수질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연안오염총량관리제 : 대상해역의 환경용량과 목표수질을 설정한 후 그 범위내에서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와 유입총량을 동시에 관리하는 제도

     * 특별관리해역(5개소) : 마산만, 시화호 ․ 인천연안, 부산연안, 울산연안, 광양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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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부산 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준공 ․ 운영

∙ 부산감천항에 위생적인 수산식품의 수출과 공급 확대를 위해 국내 최대규모의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준공(2013년 10월)하게 되었습니다

- 56개의 입주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현장여건에 적합한 수산물 가공수출 

인프라 확충을 통해 유망한 중소 수산가공 ․ 수출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및 

수출상품의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조성규모 : (부지) 67,110㎡, (건축) 지상 7층, 연면적 83,591㎡ 

      * 건축공사 준공(2013년 7일) 및 가공단지 개장(2013년 10월)예정

     * 현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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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5448)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에서 9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의무항목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6개 품목이었으나,

- 2013년 6월 28일부터 주요 대중성 어종인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은 

제외), 고등어, 갈치가 추가되어 모두 9개의 수산물이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하는 의무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또한, 음식점에서 살아있는 수산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기 위하여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경우에는 보관·진열하는 장소에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2013년도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 추진배경 : 주요 대중성 어종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정보 제공

‣ 주요내용

  ①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이 6품목 → 9품목 확대·시행

  ② 추가품목 : 3품목(명태, 고등어, 갈치)

‣ 시행일 : 20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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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각지대가 없도록 양식수산물보험 취급품목 확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8)

 (보험 취급품목 확대) 2013년 상반기에 2개 품목(숭어, 우렁쉥이)을 출시하여 현재 

13개 품목이 보험가입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하반기에도 어업인의 수요와 보험 

상품화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2개 품목(미역, 뱀장어)을 추가로 취급하게 되면 총 

15개 품목으로 확대하게 됩니다.

   ※ (2013년 상반기) 숭어, 멍게(2품목) → (2013년 하반기) 미역, 뱀장어(2품목)

       - 기존 취급품목(11개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참돔, 감성돔, 돌돔, 

쥐치, 기타볼락, 농어

∙ 보장하는 재해는 태풍(강풍), 해일(폭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하되 시범사업 실시지역 및 방법은 추후 

결정할 예정이며,「보험업법」을 준용하여 금융감독원에 상품 신고 후 10월경 

판매할 예정입니다

<2013년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취급품목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2010년부터「자연재해대책법」등에 의한 재난지원금 지원한도 축소로 태풍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양식어업인이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양식재해보험 취급품목의 확대 필요성 대두

‣ 주요내용

  ① 자연재해(강풍, 태풍 등) 대비하기 위해 보험가입 가능한 품목을 상반기 넙치, 전복 등 

13개 품목에서 2013년 하반기에 미역, 뱀장어를 추가하게 되면 15개 품목으로 확대

  

‣ 시행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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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23-7418)

 양식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

지침”의 재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 양식어장을 재개발 할 경우 재해 발생어장의 재개발 제한기준을 완화(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 → 3회 이상)

 이는 지난해 볼라벤 태풍이후 재해발생 해역의 재개발 및 신규개발시 양식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 면허토록 지침을 강화한 바 있고

∙ 재해 발생시에도 어업인의 재개발 제한을 우려한 피해신고 기피현상과 최근 

기후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입니다.

∙ 한편, 양식재해보험은 본 사업(넙치, 전복) 및 시범사업(어류 등 13개 품목)을 

추진 중이며, 2017년까지 27개 품목으로 시험사업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2013년~`2014년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개정내용>

‣ 추진배경 : 어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개발 제한규정 완화

‣ 주요내용

  ①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2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 최근 5년간 50퍼센트 이상 피해 3회 이상의 어장 재개발 제한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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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전 의무화제도 시행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오 ․ 남용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의무화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는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았으나, 2013년 8월부터 처방전이 의무화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수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판매할 수 있습니다. 

- 2013년에는 오 ․ 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7종을 처방전 

의무화 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하여 우선 시행하고,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도가 시행되면 항생제 등의 오 ․ 남용 방지를 통해 수산물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소식바다>해양수산뉴스>보도자료>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2013년도 처방대상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지정 항목>

‣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 지정항목(7종)

  ①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②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③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 시행일 :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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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7)

 환경과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현재 내수면에서 폭발물 ․ 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 채취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환경오염, 수산자원 고갈 및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수 있는 폭발물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2013년 9월부터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처벌이 강화됩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법령>「내수면어업법」검색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항생제 등 오 ․ 남용 방지를 통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보건 향상

‣ 지정항목(7종)

  ① 마취제 유효성분(2종) : 이소유게놀(Isoeugenol), 트리카인(Tricaines)

  ② 호르몬제 유효성분(1종) :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Chorionic gonadotropin)

  ③ 항생제 유효성분(4종) : 독시싸이클린(Doxycycline), 에리스로마이신(Erythromycin), 

옥시테트라싸이클린(Oxytetracycline), 스피라마이신(Spiramycin)

‣ 시행일 :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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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044-200-5852)

 전세계를 운항하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모바일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각 선사가 자사 선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조회 ․ 관리할 수 있는 웹 기반 선박

모니터링시스템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서

- 각 선사는 선박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일정관리는 물론 검사정보, 등록정보 

등 선박제원정보와 함께 태풍 등 기상정보, 항해경보 등 선박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 동 서비스는 올 하반기중 모바일 해양안전종합정보 웹사이트를 (www.m.gicoms.go.kr) 

통해 제공 되어질 예정이며, 기존 gicoms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서비스 

가능합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박 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선박의 운항 및 안전관리 지원체계 구축

‣ 주요내용

  ①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을 위한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

  ② 선박제원정보 및 해양안전종합정보 제공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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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계약 체결대상 제외조치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유발 가능성이 없는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 (현행) 총톤수 1천톤 이상의 일반선박* 소유자는 연료유 유출 사고시 손해배상을 

담보하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일반선박(정의) : 유조선과 유류저장부선을 제외한 모든 선박을 말함

∙ (개선)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등은 보장계약 체결 대상 제외 

    * 선박법(부선의 정의) : 자력항행능력이 없어 다른 선박에 의하여 끌리거나 밀려서 

항행되는 선박

- 또한, 기름오염방지 설비설치 제외 대상인 합계출력1,470kw* 미만의 기관은 

보장계약체결 대상선박에서 제외

      * IMO에서 선박 기름배출 규제 오염방지설비는 1,470kw(2,000PS) 이하의 부선 제외

∙ (효과) 중량물운반부선 등 오염사고 우려가 없는 선박은 적용을 제외하여 해운

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체결 제외대상>

‣ 추진배경 : 해운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불필요한 규제 완화

‣ 주요내용

  ①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② 합계 출력 1,470kw(2000PS)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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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7)

 위험물질 운송에 따른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위험물선박운송기준’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자동차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신설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등을 개정하여 선박의 위험화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 컨테이너에 수납되어 운송되는 자동차 등 위험물에 대하여 수납방법 및 안전

운송요건 등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여 운송 중 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 또한,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등을 추가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해수부 위험물선박운송기준 강화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위험물 운송 관련 국제협약 강화에 따라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개정 강화

‣ 주요내용

  ① 자동차를 컨테이너 수납검사 대상에 추가하는 등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지정

하고 373개의 위험물 운송요건 개정

  ② 위험물 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 방화장치 강화

  

‣ 시행일 : 2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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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적위험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044-200-5852)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선원대피처 설치를 의무화하여 우리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 선원대피처는 해적공격 발생시 선박피랍을 지연하고 구조작전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선원들이 대피하는 장소입니다.

∙ 하반기부터는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선박은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으로 규정하고, 

-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등은 해적피해발생 동향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추진배경 : 해적위험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 및 선원의 안전확보

‣ 주요내용

  ① 선원대피처 설치 대상선박(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② 해적위험해역의 범위, 설치대상선박 등 세부사항(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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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8)

 국가안보, 영해관리, 선박대피 등을 위한 국가관리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해양

영토의 효율적 관리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연평도 사태,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 국가안보 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영해

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지금까지 자치단체별로 개발·관리하던 일부 연안항을 

국가가 직접 개발함으로써 해양영토 관리·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북방한계선에 위치한 용기포항(백령도), 연평도항을 포함한 11개항을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을 2013년말까지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지역주민들의 생활편의 향상을 통한 정주기반 구축 및 지역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여객부두 등 주민편의 시설도 함께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추진배경 :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대피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연안항의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주요내용(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억원)

  ① 해양경찰청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② 어업지도선 전용부두 시설계획 수립

  ③ 여객부두, 어선대피부두 등 지역주민 정주기반 시설계획 수립 등

  

‣ 시행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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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국가관리 연안항 기본계획 수립

‣ 목 적

 ∙ 국가관리연안항으로 지정(2012년 8월)된 11개항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 국가 안보, 영해 관리, 선박 대피 등을 목적으로 지정된 국가관리 연안항의 

시설확보 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

< 용역 개요>

  ∙ 용역비/기간 : 3,000백만원 / 2012년 8월 29일∼2013년 8월 23일(12개월)

  ∙ 계약자 : (주)건일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추진 계획

 ∙ 2012년 9월 ∼ 2013년 1월 : 기초자료, 관계기관 및 지자체 수요조사 

 ∙ 2013년 3월 :  1차 중간보고회 및 기본계획(안) 마련

 ∙ 2013년 4월 ∼ 5월 : 관계기관 협의(해경, 어업지도선, 지자체 등) 

 ∙ 2013년 6월 :  2차 중간보고회

 ∙ 2013년 6∼ 11 : 환경부(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매립협의

 ∙ 2013년 12월 : 중앙행정기관 등 협의 및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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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 여성(법무)5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7412, 7418, 7435)

 2013년 7월부터 치석제거(만 20세 이상 대상, 연간 1회)와 부분틀니(만 75세 이상)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됩니다.

∙ 그간 치석제거는 잇몸 수술 등 후속치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 적용이 

되었지만, 이번에 후속치료가 없는 치석제거까지 확대 적용되며, 본인부담금은 

진찰료를 포함하여 약 1만3천원(의원급) 수준입니다.

     * 연간 1회 기준은 매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2회부터 비급여)

∙ 또한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남아있는 치아가 없는 어르신 

대상이었으나, 금번 부분틀니는 남아있는 치아가 있는 어르신도 급여대상이며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의 부분틀니이며, 본인부담금은 한 잇몸당 60만9천원

(의원급기준)입니다.

     * 임시 부분틀니 보험 적용 (제작기간 중 식사, 대외 활동에 어려움 고려)

     *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 제공 (3개월 이후부터는 본인부담 발생) 

 2013년 10월부터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큰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 초음파 검사는 비급여 항목 중 비용 부담이 커 급여 우선 순위 요구가 높은 항목

으로,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부터 단계적으로 급여화 

나갈 예정입니다.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65

 또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월부터 자가도뇨

카테타 구입비용의 90%를 요양비로 지원하며,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자들의 본인

부담률도 10%로 일괄 인하됩니다.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용(매년 1회)

<중증질환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추진배경 :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건강보험 적용 및 자가

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확대로 의료비부담 경감

‣ 주요내용

  ① 상병별 기준이 명확한 중증질환 등 필수 초음파 영상검사 급여화

  ② 후속처치가 없는 치석제거 보험적용(만 20세이상, 연간 1회)

  ③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④ 자가도뇨카테타 요양비 지원 (27만원/월, 10% 본인부담)

  

‣ 시행일 : 치석제거, 노인 부분틀니, 자가도뇨카테타(2013.7.1.)

중중질환 등 필수 초음파 검사(2013.10.1.)



66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선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연금 ‧ 기타소득 등 4천만원 초과자는 건강

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 지금까지 연금‧기타‧근로소득자는 소득 크기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으나, 2013년 6월부터 연금소득 등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7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즉, 연금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 근로소득의 합계가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 지역건강보험료는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를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2013년도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정사항>

‣ 추진배경 : 부양능력 있는 연금 ‧ 근로 ‧ 기타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 및 건강보험료 

부과로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

‣ 주요내용

  ① 연금소득자 피부양자 제외(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

  ② 근로 ‧ 기타소득자 피부양자 제외(근로 ‧ 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 초과자)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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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39)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고 청소년 흡연 유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13년 

6월부터 PC방에서 흡연이 금지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PC방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2013년 6월부터는 PC방 전체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 다만, 흡연자의 흡연권 보호를 위해 실내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는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되어 밀폐되어야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 시행중인 음식점과 형평성을 고려 2013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금연관리 강화한다

<PC방에서 흡연 전면 금지>

‣ 추진배경 :  공중이용시설 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 및 청소년 흡연 유인 차단

‣ 주요내용

  ① 청소년게임제공업소, 일반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등 PC방 내 

전면 금연 실시 

  

‣ 시행일 : 2013.6.8.(2013.12.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68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자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을 추가하여 총 142개로 확대합니다.

∙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 희귀·중증질환 지원 확대 내용>

‣ 추진배경 :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

‣ 주요내용

  ①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107개 → 142개)

  ②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본인부담 5% → 본인부담 면제, 자격변동 없음 → 본인 1종 부여)

  

‣ 시행일 : 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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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5)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완화하고, 잦은 갱신조사로 인한 수급자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 장기요양 인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가 53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1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2만 3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 또한, 심신상태의 변화가 거의 없음에도 잦은 갱신조사로 인해 불편을 호소하는 

수급자와 그 가족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 장기요양 등급판정 유효기간을 갱신 시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이 나올 경우 

현행보다 1년 더 연장하기로 하였다.

☞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치매 ․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2013년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 추진배경 :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 주요내용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점수 완화(75~53점→75~51점 미만)

  ②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연속하여 2회(1등급) 또는 3회(2~3등급) 같은 등급을 받을 

경우 2년→갱신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을 받은 경우 2년 또는 3년 )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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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59)

 영유아부모의 시설 선택권 및 알 권리를 보장해 드리고자, 금년 하반기 이후부터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설 ․ 운영기준 준수 여부 및 보육환경/운영관리/보육과정/상호

작용 및 교수법/건강 ․ 영양 ․ 안전 등 영역별로 평가하여 일정 기준(75점 이상) 이상일 

경우 인증 부여(유효기간 3년)

∙ 그간 아이사랑보육포털을 통해 전국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 이상 

여부만을 공개하였으나, 

- 2013년 9월 이후부터는 총점 ․ 영역별점수 ․ 인증이력 등 개별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공개하고, 

- 더불어, 지역별 ․ 운영형태별 점수 및 편차 등 어린이집 간 비교 가능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 및 모바일 앱 게시, 영유아부모 

대상 SMS ․ E-mail 발송 등의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주요내용>

‣ 추진배경 :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에 대한 부모의 알권리 및 합리적 시설 선택권 보장 

‣ 주요내용

  ①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범위 확대(인증/미인증/90점이상 여부→총점/영역별 점수/

등급/인증이력 등)

  ② 아이사랑보육포털, 모바일앱, Mailing 서비스 등을 통해 평가인증 결과 정보 제공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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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생명·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원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075-8633)

 청소년이 역량개발을 위해 관심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업생명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를 

건립하여 2013년 7월1일 개원합니다.

∙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전북 김제 소재)에서는 청소년들이 농업 생명

공학, 과학기술, 생태환경 등에 관한 전문적 체험활동을 통해 우리 농업의 비전과 

소중함을 느끼고, 새로운 농업생명공학의 발전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경북 영덕 소재)에서는 청소년들이 해양자원탐사, 

조선·항해, 해양환경연구, 해양안전훈련 등 전문적 체험활동을 통해 해양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청소년이나 단체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 홈페이지(www.nyac.or.kr)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 홈페이지(www.nymc.or.kr)

<농업생명·해양환경 특성화 국립청소년체험센터 개요>

‣ 추진배경

  ① 청소년의 역량 개발을 위해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험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국립김제청소년농업생명체험센터’와 

‘국립영덕청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2013년 7월 1일 개원

  ② 동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의 체험활동을 원하는 청소년

이나 단체 등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시행일 : 2013.7.1.



72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의무화 및 정보공개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075-8633)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신고내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3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

∙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지자체장에게 그 계획을 신고하여야 

하고, 성범죄자 등 청소년 활동 참여 부적합자 등의 신고 수리를 제한합니다.

∙ 지자체장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

하여 공개합니다.

 더불어 이동·숙박형 청소년 활동을 신고한 자는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과 

응급조치, 그리고 참가자의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제도 주요내용>

‣ 추진배경

  ① 국토대장정 등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시 부적절한 자의 모집·운영 등이 문제됨에 

따라「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2013.5.28 개정, 11.29 시행)

‣ 주요내용

  ①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및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 부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②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

  ③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④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 시행일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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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폭력예방교육팀(☎ 02-2075-874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부터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확대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유치원, 어린이집, 초 ․ 중 ․ 고등학교 등 각급학교에 의무화되어 있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까지 

확대됩니다.

∙ 예방교육 의무기관은 해당 기관 ․ 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성교육 및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추진배경 :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성폭력피해 예방

‣ 주요내용

  ①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

     * (종전)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 (확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② 의무기관은 교육 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에 제출

     * 실적 제출 방법 :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shp.mogef.go.kr)에 전산 입력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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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075-877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기간이 피해자 특성에 맞게 연장됩니다.

∙ 특히, 장애인의 경우 그동안 비장애인과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입소기간이 최대 

2년까지였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 18일 2013년 6월 19일~

․ 원칙 : 6개월 이내

 * 1년6개월 범위 내 연장

 *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만 18세까지 연장 가능

➡

①일반 : 6개월 이내(1년6월 범위 내 1회 연장)

②장애인 : 2년 이내(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

③특별지원(친족피해 미성년) : 19세가 될 때까지

(2년 범위 내 1회 연장)

④자립시설 : 2년 이내(2년 범위 내 1회 연장)

⑤장애인 자립시설 : ④와 동일

 성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성폭력 시설 상담원의 양성 교육이 체계화됩니다.

∙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은 그동안 민간 자율에 따라 운영되어 왔으나, 2013년 6월 

19일부터는 민간에서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 설치주체 : 학교법인,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 성폭력 관련 상담원이 되고자 하는 국민들은 신고된 교육훈련시설에서 개설하는 

상담원 양성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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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2075-8783)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2012년 12월 18일 공포, 2013년 6월 

19일 시행)으로 2013년 6월 19일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가 더욱 강화되었

습니다.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

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며, 성범죄 형량이 강화되고, 아동 ․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범위와 소지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 주요 형량 강화 내용>

조항 내용 종전 2013년 6월 19일 시행

개정안 제7조
(아동 ․ 청소년 강간 ․

강제추행 등) 

강간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5년 이상

강제추행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2년 이상, 
1천만~3천만 벌금

개정안 제11조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 배포 등)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

영리목적 판매 ․
배포 ․ 전시 7년 이하 10년 이하

전시․상영 3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년 이하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 2천만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알선행위 1년 이상 10년 이하 3년 이상

개정안 제13조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5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1년~10년 또는
2천~5천만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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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이 확대되었습니다.

∙ 취업제한 시설에 관한 법률 규정 중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을 

‘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로 변경하여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

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소 등도 취업제한 시설에 포함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국민들이 편리하게 접근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국민들이「성범죄자 알림e(www.sexoffender.go.kr)」사이트를 통해 성범죄자의 

상세주소(도로명과 건물번호)와 성폭력범죄 전과사실(죄명 및 횟수)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 현행 : 성명, 나이, 주소(읍 ․ 면 ․ 동), 신체정보, 사진, 성범죄 요지

∙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이 현재 지역주민(아동·청소년을 둔 세대주)과 

교육시설의 장에서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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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관리 강화>

‣ 추진배경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강화

‣ 주요내용

  ① 반의사불벌죄 전면 페지(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② 성범죄 주요형량 강화(강간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사강간 3년 이상 → 5년 

이상,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5년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등)

  ③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④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확대(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

  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범위 및 소지 요건 명확화, 처벌강화

  ⑥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확대

    - (현행)‘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 체육시설’ → (변경)‘아동 ․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 ․ 체육시설’

    -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반 PC방)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⑦ 신상공개 관리 일원화(등록업무 법무부, 공개·고지업무 여성가족부)

  ⑧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 확대(상세주소지, 성폭력범죄 전과 사실 등) 및 모바일 

열람 서비스 구축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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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075-879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2013년 5월 28일 공포, 2013년 

11월 29일 시행)으로 2013년 11월 29일부터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에 대한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공동생활에 따른 질병 감염을 예방하고, 입소자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가정

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소자 건강검진 실시>

‣ 추진배경 : 가정폭력피해자의 건강증진 및 공동생활 질병감염 예방

‣ 주요내용

  ①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건강검진 실시

‣ 시행일 : 201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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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및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및 처우 향상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59)

 난민법이 시행되는 2013년 7월 1일부터 공항 및 항만에서도 난민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 선진 각국의 예에 따라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제도를 도입하여 공항 및 항만

에서도 난민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자는 심사 대기기간 동안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습니다.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되었습니다.

∙ 난민법이 시행되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난민심사관이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게 되며,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성(性)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여야 합니다.

∙ 난민신청자는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또한, 난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위원으로 구성된 ‘난민위원회’를 

설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처우가 향상되었습니다.

∙ 2013년 9월부터 난민인정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을 개청하여 사회적응교육, 주거

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난민인정자는 ‘사회보장기본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회보장과 기초

생활보장을 받게 되며,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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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민신청자는 생계비, 주거시설 및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미성년인 

난민신청자는 국민과 같은 수준의 초등교육 및 중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참고) 난민법(2013년7월1일 시행)

<난민법상 난민신청자 및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 추진배경 :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처우 확대

‣ 주요내용

  ① 난민신청자 : 생계비 등 지원, 주거시설 지원, 의료지원, 교육의 보장

  ② 난민인정자 :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수립 및 지원, 사회보장, 기초생활보장, 교육의 보장, 

사회적응 교육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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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6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02-2110-7162)

 비정규직의 과다 사용을 자제하고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고용형태 공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2014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는 매년 3월 1일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월 31까지 워크넷에 공시하여야 하며, 

- 공시대상 고용형태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입니다.

<고용형태 공시제>

‣ 추진배경 :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구조 개선 유도

‣ 주요내용

  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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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수당 인상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6)

 취업성공패키지 2단계(훈련)의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가자에게 2013년 7월

부터 수당을 인상할 계획입니다.

∙ 지금까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에게 참여수당 으로 

40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생에게 참여수당

으로 31.6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포함)을 지원하였으나,

- 2013년 7월부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훈련생에게는 41.6만원의 참여

수당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다만, 취업성공패키지 대상자가 아닌 일반 훈련생은 종전과 같이 31.6만원을 지급

받습니다.

∙ 또한,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훈련생이 참여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자의 경우 훈련참여기간 동안 생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훈련수당 

지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합니다.

<취업성공패키지(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참여자 훈련수당 인상>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직업훈련 기간 중 생계지원 차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수당 인상

‣ 주요내용

  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 ․ 전략산업직종훈련을 받는 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참여수당을 현행 31.6만원에서 41.6만원으로 인상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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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10-7306)

 2013년 6월 19일부터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및 표준사업장 인증 등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 다수의 장애인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판로

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공공기관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제출해야하며, 이 때 총 구매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비율 이상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해야 

합니다.(2013년 6월 말 고시 예정) 

∙ 또한 표준사업장의 원활환 지원 및 관리를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업장만이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추진배경 :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강화 

‣ 주요내용

  ①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도입

  ②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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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영역 명확화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4, 7407)

 2013년 9월 23일부터 비정규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또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이 때 “차별적 처우”라 함은 ①「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②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③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④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에는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추진배경 : 차별적 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주요내용 

  ① 비정규직근로자(기간제, 단시간, 파견)임을 이유로 정규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시행일 : 201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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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02-6922-0916)

 2013년 7월 1일부터 고위험물질 7종이 특별관리물질로 추가됩니다.

∙ 특별관리물질은 발암성, 생식세포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서 특별관리물질로 표기된 물질을 말합니다.

∙ 현재,「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특별관리물질은 9종*으로 이번에 7종**이 

추가되어 총 16종으로 늘어납니다.

    * 기존의 특별관리물질(9종): ①벤젠, ②1,3-부타디엔, ③사염화탄소, ④포름알데히드, 

⑤니켈 및 그 화합물, ⑥안티몬 및 그 화합물, ⑦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⑧6가크롬 및 

그 화합물, ⑨산화에틸렌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7종): ①1-브로모프로판, ②2-브로모프로판, ③에피클로로히드린, 

④페놀, ⑤트리클로로에틸렌, ⑥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황산

∙ 이러한 특별관리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주는 임시작업을 포함한 모든 작업에 환기

설비 설치 외에 물질명 ․ 사용량 및 작업내용 등이 포함된 취급일지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발암성 등 유해물질 정보를 알리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 특별관리물질 취급 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3편 

제1장의 내용을 참조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

대상으로 추가 지정

<2013년도 특별관리물질 추가 확대>

‣ 추진배경 : 인체 유해성이 큰 물질을 특별관리물질로 지정하여 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고위험물질 7종*을 특별관리물질로 추가(「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개정)
      * 추가되는 특별관리물질: ① 1-브로모프로판, ② 2-브로모프로판, ③ 에피클로로히드린, ④ 페놀, 

⑤ 트리클로로에틸렌, ⑥ 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⑦ 황산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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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면제 한도”조정 결정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2013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면제 한도가 조정됩니다.

∙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합니다. 

     * 50인 미만 구간 면제한도 1,000시간 → 2,000시간

-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합니다. 

      * (조합원 5% 이상 분포된 광역단체 수를 기준) 2~5개 10% 6~9개 20% 10개 

이상 30% 가중치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주요내용

  ① 조합원 구간 50명 미만과 50~99명 구간을 통합 조합원 100명 미만 구간에 대해 근로

시간면제한도 2,000시간을 부여

  ② 전체 조합원 1,000명 이상인 전국 분포 사업장에 대해 이동시간 등을 고려, 해당 사업장 

면제한도의 10~30%를 추가로 부여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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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 ․ 국방7

“명예로운 보훈”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 개선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2-2020-5164)

 2013년 7월 1일부터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를 개선, 시행할 계획입니다. 

∙ 중점사항은 등록신청방법과 심사방법의 개선입니다.

∙ 현행제도상 국가유공자로 예우받으려면 본인이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야만 가능

하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분들에 대하여 정부가 발굴하고 등록신청을 

대행하고자 합니다.

∙ 보훈심사 시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의 심사에서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간접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합니다.

- 특히, 6.25 전쟁 중 부상을 입었는데도 객관적인 기록이 없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를 우선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6･25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등록심사 제도 개선 사항>

‣ 추진배경 : 국가가 사건 ․ 사고 자료의 수집 ․ 분석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발굴하여 등록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 인정시 간접자료도 적극 활용

‣ 주요내용

  ① 등록신청 : 본인 신청 → 국가도 발굴 ․ 신청대행 할 수 있도록 확대

  ② 보훈심사 : 서류위주 심사 → 현지조사, 구술심리 및 인우보증인 등 간접자료도 활용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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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주택대부금 인상 및 이율 인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5)

 2012년 6월 1일부터 무주택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에게 지원되는 주택대부금 인상

되고 이율은 2%로 인하되었습니다.

 ∙ 주택구입(신축, 분양) 대부는 현행 3,000만원에서 광역시이상 대도시는 6,000만원, 

중소도시는 4,000만원으로 인상되고,

 ∙ 주택임차 대부는 현행 1,500만원에서 대도시는 4,000만원, 중소도시는 2,500만원

으로 상향하여 지원됩니다.

∙ 1998년 이후 3%로 적용되어 온 주택구입(신축, 아파트분양)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금리도 2%로 인하됩니다.

∙ 개편되는 제도는 2013년 6월 1일 이후 신규 대부자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대부금을 

수령한 분들은 종전과 동일하게 3% 이율이 적용됩니다.

 2013년 7월 1일부터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국가유공자 중 군인연금 수령자는 

군인연금을 담보로 국가유공자 대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제대군인대부를 

상환 중에 있을 경우 제대군인 대부를 상환 완료한 이후에만 국가유공자 대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국가보훈처 홈페이지>보훈지원>대부지원>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지침

<주택대부 제도 사항>

‣ 대부대상 : 국가유공자 ․ 5 ․ 18민주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수권배우자 중 무주택자

‣ 대부종류 및 지역별 대부금액(이율 3%→2%)

구 분 종전
개  정

대도시(광역시이상) 중소도시(시지역) 농어촌(군지역)

주택구입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주택신축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아파트 분양 3,000만원 6,000만원 4,000만원 3,000만원

주택임차 1,500만원 4,000만원 2,500만원 1,500만원

‣ 시행일 : 2013.6.1. 이후 신규 대부자에 한하여 적용



분야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89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

국방부 직무감찰과(☎ 02-748-6888)

 국방부는 국방관련 불편사항이나 궁금증을 국민들이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국방

민원 콜센터를 2013년 7월 1일부터 운영합니다. 

∙ 복무 중인 자녀에게 급한 연락을 취해야 할 때 연락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 

군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사항에 대한 민원안내까지 One-Stop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국방민원 콜센터는「1577-9090(국방국방)」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되는 ARS번호

(1. 연금/급여, 2. 예비군 훈련, 3. 국유재산, 4. 기타민원) 중 해당번호를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국방민원 콜센터 오픈

<국방민원 콜센터(1577-9090) 운영>

‣ 추진배경 :  국방관련 전화민원의 접근 편리성 제고

 

‣ 주요내용

  ① 군부대 전화번호 안내부터 국방관련 민원까지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 구축

  ② 1577-9090(국방국방)으로 전화를 걸어 ARS 번호 4가지 중 1개 선택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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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국방부 법무과(☎ 02-748-68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함께 ‘군형법’이 개정되어 군내 성

범죄자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성적 욕망으로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볼 

경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죄’가 적용되어 처벌받습니다. 

∙ 성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즉 친고죄인 관계로 처벌이 합당

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점을 

고려하여 친고죄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고소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강간죄의 대상을 종전 부녀(여성)에서 여성과 남성을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하여 

강간의 객체를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던 유사강간행위를 

강간죄의 범주에 포함하여 ‘유사강간죄’로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국가법령정보센터>군형법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 추진배경 : 성범죄자 증가에 따른 군내 성범죄 처벌 강화

 

‣ 주요내용

  ① 친고죄 조항 삭제

  ②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에서 ‘남성’까지 포괄하는 ‘사람’으로 변경 등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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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군인의 고충상담 등을 전문으로 하는‘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를 군 인사법과 

동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합니다. 

∙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업무 연속성을 보장하고 우수한 인력을 영입하는 등 장병

들에게 심리상담 치료의 실질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 이를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의 응시 자격기준, 채용기간을 보완하였습니다.

- 심리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이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누구든지 응시가 가능하며, 채용공고 후 서류전형, 면접시험 절차에 따라 

적격자를 선발합니다. 

- 또한 채용기간도 2년 계약 후 필요시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추진배경 : 장병 심리상담 치료의 실질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현재 운영중인 병영생활전문

상담관의 업무 연속성 유지, 우수인력 영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①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ㆍ5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ㆍ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ㆍ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2년 이상 상담경험이 

있는 사람

  ②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최초 채용기간은 2년, 필요시 계속 근무기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후 계속 운영 필요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시행일 : 201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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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1)

 해외 거주하고 있는 연금수급권자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연금수령을 위해 해외

송금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국내 예금계좌로만 연금이 지급되어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다시 해외로 

송금받았던 불편을 해소하고 송금수수료, 전신료 등 송금비용이 절감됩니다. 

 지금까지 군인연금은 연금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만 지급하고 있었으나, 연금

수급권자의 계좌가 압류된 경우에는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 계좌가 압류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합니다. 

☞ (참고) 군인연금 홈페이지>공지사항>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안내

<수급권자 권리보호를 위한 군인연금 지급방법 확대>

‣ 추진배경 : 군인연금 수급권자 권리 보호 및 편의 도모

 

‣ 주요내용

  ①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시행

  ② 수급권자 예금 계좌가 압류된 경우 현금지급  

  

‣ 시행일 : 2013.7.1.

  * 현금지급 제도는 2013년 8월 1일 시행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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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제도 보완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재정을 안정화하고 군인의 

직업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군인연금제도 합리화를 도모하였습니다.  
 

∙ 기여금 납부비율을 27% 인상하고, 복무기간 33년 초과시에도 기여금을 계속 

납부하도록 변경됩니다. 
  

∙ 급여산정에 있어 소득의 평균기간을 종전 ‘퇴역전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낸 만큼 받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 현재 연금을 받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에게 퇴역연금액의 70%를 지급하던 

것을, ‘개정 법률 시행일 이후 임용자의 유족’에게는 60%를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됩니다. 

∙ 일부 고액 연금 수급 방지를 위해 소득상한제가 도입됩니다. 

- 군인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를 소득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2012-114)

<군인연금제도 보완>

‣ 추진배경 : 공적연금 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 개정

‣ 주요내용
  ① 기여금 및 연금급여액 산정 기준보수 변경(보수월액 → 기준소득월액)

  ② 기여금 인상(기준보수월액의 5.5% → 기준보수월액의 7%)

  ③ 연금 산정 기준보수 적용기간 변경(퇴역전 3년 평균 → 전기간 평균)

  ④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70% → 60%)

  ⑤ 소득상한제 도입(소득상한 : 전체 군인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8배)

  ⑥ 공무상 사망이 아닌 경우 사망보상금 폐지(보수월액의 12배 지급→미지급)

‣ 시행일 : 20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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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2013년 8월부터「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과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제외

됩니다.

∙ 지금까지 해당 업체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를 전액 인정하여 원가를 계산하였으나, 

방산분야 근로자의 권익 보호 및 기업의 자발적 공정 효율화를 위하여 근로시간 

상한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추진배경 : 방산분야 근로자 권익 보호 및 기업의 공정 효율화

‣ 주요내용

  ① 방산원가 계산 시「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을 불인정

‣ 시행일 : 2013.8.(잠정, 개정안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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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를 위해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하여 원가를 

절감한 기업에 대해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으로 전환 등을 통하여 방산원가 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한 경우, 향후 5년간 방산원가 계산 시 절감 이전의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하게 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상용품 적용 등을 통한 원가절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 추진배경 : 민간분야 신기술 도입 및 경쟁조달 활성화

‣ 주요내용

  ①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 시행일 : 2013.8.(잠정, 개정안 발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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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5)

 방위산업의 기반을 견고히 하여 지속성장 할 수 있도록 방산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우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참여율이 

저조하였으나, 2013년부터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

(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합니다.

∙ 또한, 중견기업의 ‘각종 지원 중단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㣊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중소ㆍ중견기업 역량 강화를 통한 방위산업의 기반 견고화

‣ 주요내용

  ①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의 일부(50%)를 계약 시점에 직접 지원

  ②「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 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시행일 : 2013.8.(잠정, 개정안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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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8)

 중소기업의 방산분야 연구개발 참여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해「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 지정제도」의 실효성이 향상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 기존의 ‘연구개발 주관부서가 품목지정을 추천하는 방식(Bottom-up)’외에 ‘민간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전략적 ․ 기획적으로 품목지정을 결정하는 방식

(Top-down)’을 추가 도입하였습니다. 

∙ 또한, 원활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지정 품목의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위산업육성자금*(이차보전사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 방위산업육성자금 :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품 조달업체에 자금을 융자하고      

이자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자부담 : 중소 ․ 중견 0.5%, 대기업 1%)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고시/회계예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개선>

‣ 추진배경 : ‘중소 ․ 벤처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달성을 위한 방산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제고 

및 사업영역 확대 지원 필요

‣ 주요내용

  ①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 추천방식’에 더해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지정 운영위원회 기획지정 방식’ 추가 도입

  ②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지원 규정 신설(방위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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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3)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과제고 및 보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을 

위해 전략적 핵심부품 개발 기반마련과 개발결과의 활용도 제고 등의 내용으로 

개발지원사업을 개편할 계획입니다.

∙ 고부가가치 부품개발을 위해 과제당 개발지원비를 증액(10억원→50억원)하고 

핵심부품 개발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과제 및 업체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할 예정입니다.

∙ 개발된 핵심부품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과제 및 업체선정과 개발진도 관리

과정에서 해당부품의 주 장비업체의 의견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등 

주 장비업체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확대개편>

‣ 추진배경 : 핵심부품국산화 사업의 성과제고 및 효과적인 중소기업 역량강화 지원

‣ 주요내용

  ① 개발지원비 증액(10억원→50억원)

  ② 업체선정 평가 시 수출가능성을 고려

  ③ 과제 및 업체선정과 진도관리 시 주 장비업체 의견반영 및 결과 공유

  

‣ 시행일 : 2013.7.(잠정, 개정안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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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2079-6707)

 점차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무인 군용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할 계획

입니다.

∙ 지금까지 방위사업청에서는 표준감항인증기준을 고시하여 유 ․ 무인 군용항공기 

공통의 감항인증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었으나, 무인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150Kg이상의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NATO의 STANAG 4671*을 기준으로 150Kg

이상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을 정립하고, 향후 STANAG 4703*이 

합의되는 대로 150Kg미만의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도 추가로 정립

할 계획입니다.

      ※ STANAG 4671 : 150kg~20000kg까지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감항인증기준

∙ 이로써 보다 효율적인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업무 수행이 가능해지고, 보다 

안전한 무인 군용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고시/회계예규

<2013년도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주요내용>

‣ 추진배경 : 무인 군용항공기 수요 증대 및 NATO의 무인기 감항인증기준 적용 시 해석상의 

논란 발생

‣ 주요내용 : 150Kg 이상 무인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기준 정립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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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공익근무요원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관서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 ․ 체육요원을 

각각 분리하고 행정관서요원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 이후 공익근무요원의 대다수가 사회서비스분야에 

복무함에도 행정관서요원으로 호칭하여 법체계상 혼란이 많았으며, 법령상 사회

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저조하여 수요확대도 어려웠

습니다.  

∙ 또한 이들과는 복무형태가 다른 예술체육/국제협력요원이 공익근무요원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어 있어 복무관리에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에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바꾸어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국제협력봉사요원과 예술 ․ 체육요원도 기타 보충역으로 

각각 분리하여 개념 및 임무를 새로 정의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추진배경   

  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여 사회복무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예술 ․ 체육요원 및 국제협력요원을 공익근무요원에서 분리하여 법체계 정비

‣ 주요내용

  ①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하고 사회복무요원 업무에서 예술 ․ 체육 및 국제

협력분야는 별도 분리

  

‣ 시행일 : 2013.12.5.  

  * 병역법 제2조, 제5조 제26조 외 42개 조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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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7)

 운동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예술 ․ 체육요원의 편입을 

취소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예술 ․ 체육요원 제도는 국위선양과 지속적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해당 특기분야에서 복무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이며, 

∙ 예술 ․ 체육요원은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공인으로서 높은도덕성이 

요구되며 해당분야에서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운동 경기의 승부조작 사건과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  편입을 취소

할 필요가 있으나 그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예술 ․ 체육요원 중 부정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추진배경 

  ① 공인으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예술 ․ 체육요원의 복무관리 미비점 보완

‣ 주요내용

  ① 운동경기의 승부조작 같은 부정행위를 하는 예술 ․ 체육요원의 편입 취소 근거 마련

  ② 편입취소시 원신분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 시행일 : 2013.12.5.

   * 병역법 제33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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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근무요원 소양교육 및 직무교육의 추가 실시 근거 마련

병무청 사회교육복무과(☎ 042-481-3009)

 공익근무요원에 대해 소집 직후 실시하는 소양 및 직무교육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확립을 위한 

소양교육과 담당직무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직무

교육을 소집 직후 1회 실시하고 있으나, 

∙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에 실시하는 교육만으로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복무의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각각 1회이상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공익근무요원 소양 및 직무교육 추가 실시 근거 마련>

‣ 추진배경

  ① 소집 직후 1회 실시하는 소양 및 직무교육은 복무기간이 24개월임을 감안할 때 초기 

교육효과 유지에 한계가 있음 

‣ 주요내용

  ① 공익근무요원에게 성실 복무 동기를 부여하고, 담당 직무에 대한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소양교육과 직무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13.5.31.

   * 병역법 시행령 제6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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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병무청 사업지원과(☎ 042-481-2818)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 횟수가 현행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

되었습니다.

∙ 현행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연구기관의 선정은 연 1회 실시하고, 벤처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한하여 연 2회 실시하고 있음.

 ∙ 연구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의 지정업체 선정 횟수를 연 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 이는 새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향후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등의 성과가 예상됩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추진배경 :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으로 연구인력난 부족 현상 심각

‣ 주요내용

  ① 모든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강화

‣ 시행일 : 2013.5.31.

   * 병역법 시행령 제73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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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병무청 사업지원과(☎ 042-481-2813)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현행 35세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서 37세 까지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현행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어 20세 이후 의과대학 

입학자는 편입할 수 없음.

∙ 따라서 편입제한 연령을 37세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하여 우수 

임상경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으로 기초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참고) 병무청 홈페이지>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최근 개정법령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제한연령 상향>

‣ 추진배경 : 우수 임상경험자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으로 기초의학 분야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현행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에서 37세까지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 조정

‣ 시행일 : 2013.6.4.

   * 병역법 제36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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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문화(통신)8

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교육부 대학장학과(☎ 02-2100-6271)

 학자금대출 이용자(일반상환학자금 ․ 정부보증학자금 대출)의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군복무기간 동안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였습니다.

∙ 이는 2012년부터 실시한 든든학자금 군복무기간 이자지원을 일반상환 및 정부

보증 학자금대출로 확대한 것입니다.

-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로서 군복무를 하는 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5월 10일부터 발생하는 약정이자를 전액 면제받게 

됩니다.

- 대상자는 병역법 제16조에 따른 현역병, 제21조에 따른 상근예비역, 제26조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해양경찰, 의무소방대, 경비교도대 등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에 의한 전환복무 포함)입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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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민간자격 제도 개선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 및 불법 자격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 

민간자격의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민간자격을 국가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할 시, 불법 자격으로 규정하고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민간자격을 신설 운영하기 전에 주무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등록

∙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의무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였습니다.

- 표시의무 사항은 자격취득 비용, 환불 정보, 자격관리자의 연락처 등 입니다

∙ 민간자격관리자가 자격기본법을 위반할 때에는 국가가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3~5회 위반시 6~12개월 자격검정 정지, 6회 위반시 등록을 취소하게 됩니다.

∙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 민간자격이 거짓 과장 광고시, 거짓 과장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처분이 

어려웠습니다만,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 (참고) 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소비자 보호를 위한 민간자격제도 개선 추진

☞ (참고) 자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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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사후 50년 → 70년)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0)

 저작권 보호기간이 현행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저작자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으로 연장됩니다.

- 즉, 196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종전과 같이 사후 50년

까지 보호되는 반면, 1963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한 작가의 작품은 개정법에 

따라 사후 70년까지 보호됩니다.

- 보호기간이 소멸한 저작물은 더 이상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으므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 한편,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가수 ․ 연주자 ․ 배우 등) 및 음반제작자(음반기획사 

등)의 권리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때로부터 

7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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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통신요금 감면 서비스 신청편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장애인,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제도 이용 신청 자격과 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유선전화(시내 ․ 시외 ․ 인터넷전화)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요금감면 신청 자격을 장애인 ․ 전상군경 등 해당 대상자 본인은 물론, 그 대상자가 

속한 세대주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가구 단위로 이용하는 요금감면 서비스는 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만 

가능

∙ 또한, 장애인, 전상 ․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2013년 7월부터 휴대인터넷

(WiBro) 서비스도 월 이용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요금감면대상 

서비스를 확대하였습니다.

☞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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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식 품9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6)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 현재 농작물 22품목, 임산물 3품목, 가축 15품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농업재해

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에 농작물 4품목을 추가하게 됩니다.

- 이번에 전국사업으로 확대되는 품목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풋고추 ․ 애호박 ․ 국화 ․ 장미입니다.

∙ 농식품부는 재해보험보장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매년 전국사업 품목을 

확대하고 있으며, 2017년까지 시범사업을 포함한 대상품목을 66개로 확대하고 

이중 54개 품목을 전국사업화 하겠습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2013년 농작물재해보험 전국사업 대상품목>

‣ 추진배경 :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경영 불안 해소로 농가 경영 안정

‣ 주요내용 : 농업재해보험 전국사업 품목 확대

  ① 40개 품목 → 44개 품목(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등 4개 품목 추가)

‣ 시행일 :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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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 대한 농업재해보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6)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중 배는 현행 태풍 ․ 강풍 ․ 우박 ․ 동상해와 같이 특정

재해만 보장하던 방식에서 모든 재해를 포괄하는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개선

할 계획입니다.

∙ 우선, 올해는 시범적으로 경기도 3개 시·군(안성, 평택, 남양주)에서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 판매는 상품개발 및 인가절차를 거쳐 11월경부터 이루어질 예정이며, 적과

(과실 솎아내기)전 주요재해인 겨울철 동해피해나 이상고온, 이상저온에 의한 

수확량 감소까지도 보상이 가능하게 됩니다.

∙ 내년부터는 배 종합위험 보장상품을 전국에서 판매할 예정이며, 일부 재해만 

보장받고 있는 사과, 단감, 떫은 감, 감귤에 대해서도 ’17년까지 단계적으로 종합

위험보장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재해보험사업시행지침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중‘배’의 재해 보장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일부 재해만 보장받던 보장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하여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주요내용

  ① 농업재해보험 ‘배’의 재해 보장범위를 특정재해(태풍, 강풍, 우박, 동상해)에서 모든 

재해로 확대

‣ 시행일 :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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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단가를 

농업진흥지역 안 850,127원/ha, 농업진흥지역 밖 680,102원/ha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 쌀 고정직불금 단가는 2012년 대비 ha당 진흥지역의 경우 104,127원, 비진흥지역의 

경우 83,102원 인상된 금액입니다.

∙ 2013년 쌀 고정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6월 15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 ․
면 ․ 동 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장>법령정보>‘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2013년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추진배경 :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통한 농업인 소득 안정

‣ 주요내용 : 쌀 고정직접지불금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인상

  ①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ha(2012년 대비 104,127원 인상)

  ②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ha(2012년 대비 83,102원 인상)

  

‣ 시행일 : 2013.12.(접수 : 2013.6.15, 지급일 : 2013.12.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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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8~9)

 귀농인의 성공적인 농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지원 조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귀농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정책자금(이차보전)을 받은 

경우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 하반기부터는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추진배경 : 귀농인의 정착 초기 정착자금 조달의 어려움 완화

‣ 주요내용

  ① 기존에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귀농인의 경우에도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 

이내에서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의 융자 신청이 가능

  

‣ 시행일 : 2013.7.(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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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비축 대상을 쌀에서 주요 양곡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6)

 이상기후 등에 따른 글로벌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비축하는 양곡을 

쌀(국민 2개월 소비분량)에서 밀, 콩으로 확대됩니다.

∙ 이를 위해, 2012년 3월 22일 양곡관리법을 개정하였으며 구체적인 비축대상 

품목을 양곡관리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비축을 위한 밀, 콩의 매입은 2014년부터 실시하게 됩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양곡관리법시행령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추진배경 : 비상시에도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비축 대상을 확대

‣ 주요내용

  ①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쌀 → 쌀, 밀, 콩

  

‣ 시행일 : 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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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 ․ 양파 수급조절 매뉴얼｣ 운영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201-2217)

 수급변동이 심한 배추 ․ 양파를 대상으로‘수급조절 매뉴얼’을 마련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생산자 ․ 소비자가 예측 가능한 수급조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배추 ․ 양파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 - 경계 - 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할 계획입니다.

∙ 가격이「안정대」내에 있을 경우에는 시장기능에 의한 수급조절을 기하고, 

- “경계 ․ 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이 매뉴얼에 따라 대응토록 할 계획입니다.

     * 절차 : 위기징후 포착 →수급상황 분석 →위기평가 →경보발령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배추 ․ 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영｣>
‣ 추진배경 : 가격변동폭이 큰 배추 ․ 양파 수급문제 발생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위기판단 

기준을 설정하고, 정형화된 위기상황별 대응요령과 절차를 마련하여 물가불안 

해소

‣ 주요내용

  ①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

  ② 위기단계별로 관련기관이 추진할 정책을 사전에 예시

‣ 시행일 : 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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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201-2352)

 항생제 등 사용상 주의가 필요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처방대

상동물용의약품에 대해서는 i)수의사가 직접 진료 후 조제·투약하거나, ii)처방전을 

발급(수수료 상한액 5,000원)하고 발급된 처방전에 따라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공중보건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제, 생물학적제제(백신 등) 및 전문치료약 등이 해당되며,

∙ 시행 초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수의사법

<수의사 처방제 도입>

‣ 추진배경 : 호르몬제 및 항생제 등 동물약품의 오·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

축산물에 약품의 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

‣ 주요내용

  ①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

하여 구입하도록 함

  ②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③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 시행일 : 20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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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9)

 초지조성 및 이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 명확하지 않아 초지 조성이 확대되지 

못함에 따라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불허가 사유를 명시(네거티브 

방식)하도록 개선됩니다.

<초지조성 허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

    · 적지조사결과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이 없을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이를 위해 지난 4월 5일 ‘초지법’을 개정하였고, 10월 6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게 

됩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초지법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추진배경 :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허가제도 도입

‣ 주요내용

  ① 시장·군수는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결과 해당 토지의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허가

‣ 시행일 : 2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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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해 제조면허, 품질인증 등 관련 제도가 개선됩니다.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현행 시 ․ 도지사 위임)를 지자체로 이양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주류 제조면허 추천 결과를 매번 변동시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하던 방식에서 연 1회 정기보고토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으로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 운영을 방지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 (술 품질인증 유효기간 : 3년) 품질인증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해당 업체의 제조 

방법 또는 제조시설 등의 변화에 따른 술 품질 변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검증이 필요

     * (품질인증기관 유효기간 : 5년) 기술발달, 선호도 변화 등에 따른 술 제조 방법, 시설 

등의 발달로 술 품질인증 기관도 이에 상응한 인력 ․ 조직 및 시설 등을 재정비할 필요

∙ 우리술 교육훈련기관과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의 질을 높일 계획입니다.

<지정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아니한 경우

    ․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

    ․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인력양성기관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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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 추진배경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0.8.5시행)상 나타난 문제점 및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법령 정비

‣ 주요내용

  ①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②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 유효기간 : 술 품질인증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5년

      * 법률 개정 시행 전에 받은 품질인증과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개정안 시행시점부터 

가산하는 것으로 경과규정 추가

  ③ 우리술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근거를 마련

‣ 시행일 : 201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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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개선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8)

 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 촉진 등을 위한 관련제도가 개선 

되었습니다.

∙ 외식업체의 국내산 식재료 소비 확대를 위하여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행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법령검색>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 시행>

‣ 추진배경 : 우수 외식업 지구 내 외식업체의 우수 식재료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ㆍ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 주요내용

  ①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요건 중 지구내 외식업소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을 현행 30%

에서 40%로 상향조정(2014년 6월 1일 시행)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를 교육시설, 교육과정, 강사 현황

으로 명확화

‣ 시행일 :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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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603)

 농촌진흥청에서는「농약 및 원제등록기준」을 개정하여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

기준을 국내 농업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 소면적 엽채류에는 작물군별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은 2009년 유럽기준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경우가 있어 시험연구를 통해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농약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 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을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또한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3단계)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호흡량 등을 한국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개선하였습니다. 

∙ 한편, 소면적 작물에서는 병해충과 농작물의 종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작물에 사용 가능한 농약의 개발과 등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작물군별 

등록제를 도입하였습니다.

- 이에 소면적 엽채류 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하고, 동일한 작물군에 해당

되는 엽채류는 대표 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을 상호적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 작물군별 등록제도 : 1작물군내에서 1농약 1작물(대표작물) 시험 → 1농약 1작물군 

전체 적용

      * 각 군별 대표작물 예시 : 제1군(엇갈이배추: 엇갈이배추, 청경채, 다채, 봄동, 갓, 춘채, 유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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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유럽기준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기준 개선 및 소면적 

엽채류 대표작물에 대한 작물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 주요내용

  ① 농약 살포자 노출량 산정기준 중 살포기기, 살포면적, 1일살포량 및 살포방법 등 개선

  ②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의 시험기준 중 패치 부착위치, 체표면적 등을 한국인 체형 

고려 개선

  ③ 소면적 엽채류의 작물군별 등록제 도입(40작물을 6작물군으로 구분, 잔류성 시험성적 

상호적용)

  

‣ 시행일 : 2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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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을 위한 세부기준 제정·시행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592)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시행

됨에 따라 유기농업자재의 명칭변경 및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 종전의 ‘친환경유기농자재’는 ‘유기농업자재’로 명칭 변경되었고, 개정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세부규칙들을 제정하여 수요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원스톱 서비스 

행정이 실현되도록 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에서는「유기농업자재의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과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등을 제정하여 품질인증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 민원인의 공시 및 품질인증 신청 서류를 정비하고, 인증기관의 서류 심사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여 수요자 관점의 투명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지정·관리를 통해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과 심사로 품질인증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시험연구기관 : 이화학 분석, 미생물 분석, 식물시험, 독성시험 등에 관한 시험 수행

∙ 또한, 공시 등 인증기관이 시중 유통 중인 인증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우수한 유기농업자재의 인증·유통에 이바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 사후관리 : 유효성분·유해성분 분석결과 등 품질기준 부적합 제품 취소 등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유기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기준

<2013년도 공시와 품질인증 근거법률 및 관련 고시 제정>

‣ 추진배경 : 유기농업자재 신청서류·심사방법 명확화 및 시험연구기관 지정

‣ 주요내용

  ① 유기농업자재의 공시등 신청서류 정비(신규 신청시 유해중금속 검사성적서 첨부) 

  ② 유기농업자재의 시험연구기관 지정·관리(시험성적서의 신뢰도 향상)

  ③ 공시 등 기관의 사후관리 기능 추가(책임행정 구현, 안전농자재 유통)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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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및 

감면규정 신설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475)

 민원인들이 농촌진흥청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비료, 농산식품, 사료·축산물 

안전성 및 위생검사 등에 대한 분석 및 검정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 지금까지 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는 시험과 분석, 검정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과 분석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고, 현실 변화에 따라 

새로운 분석이 요구됨에도 마땅한 기준이 없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였습니다. 

- 이에 민원인들이 새롭게 요구하는 78개의 분석항목을 추가하고, 기존 117개 

항목 중에서 분석원가에 비해 수수료가 크게 낮은 62개 항목의 수수료를 

인상하였으나, 이 또한 대국민 서비스인 점을 고려하여 분석원가에는 못 

미치는 수준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분석원가 대비 수준 : (인상 전) 약 30% 수준 → (인상 후) 약 41% 수준

∙ 한편,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농업인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증명서)이 되면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제2013-10호).

<2013년도 민원의뢰시험 수수료 인상(감면)·신규항목 추가>

‣ 추진배경 : 민원인들이 의뢰하는 시험·분석·검정 수수료 인상(감면) 및 신규항목 추가 

‣ 주요내용

  ①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고려 수수료 인상(분석원가의 30% 수준 → 41% 수준)

  ② 신규 민원의뢰 항목 추가(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③ 농업인에 대한 감면규정 추가(농업인으로 확인된 경우 수수료 50% 감면)

‣ 시행일 : 2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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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제조면허자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영업자 관리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TF(☎ 043-719-6052)

 2013년 7월 1일 부터는 주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

법상 영업자로 관리하게 됩니다.

∙ 현재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의 종류별로 제조

장마다 시설기준과 그 외 제조방법, 주류의 종류 및 규격 등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제조하고 있습니다. 

∙ 주류도 식품이지만 지금까지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영업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식품위생법의 

관리를 받지 않았습니다.

∙ 2013년 7월 1일 부터는 동 법 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식품제조 ․ 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여야하며, 

주류제조면허자도 일반식품 영업자와 동일하게「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이 제도의 도입으로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안전관련 의무사항을 준수토록함으로 

식품 위생에 대한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주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추진배경 : 주류 안전관리 강화

‣ 주요내용

  ① 주류 안전관리를 위해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생법상 영업자로 포함하여 일반 

식품제조업자와 같이 동일하게 관리

   -「주세법」제6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영업자

‣ 시행일 : 2013.7.1. 

   * 단, 식품등표시기준은 2014.1.1., 기존영업자의 경우 시설기준은 2015. 7. 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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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획 재 정 부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현금영수증 가맹점 

의무가입대상 확대

□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 (가입 대상) 소비자 상대

업종 중

  -직전 과세기간 2,400
만원 이상 사업자

  -의료업, 수의업, 약사업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등*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7호의 

사업자

<추   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

  *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일반교습

학원, 부동산중개업, 장례식장업, 산후

조리원 등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3년 상반기 세법시행령 개정 추진

소득세법 시행령

(’13.10.1)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155)

2. 사후환급창구 개선

 (시내환급창구 허용)
 ￮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

역에서 VAT 등 환급

 ￮ 출국항에 소재한 보세구역 및 시내

환급창구에서 VAT 등 환급

 ☞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 

2012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13.7.1.)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2-215-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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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통신

요금 

감면 

신청편

의 제고 

및 대상 

서비스 

확대 

 통신 요금 

감면 신청 

편의 제고

 ￮ 요금감면 대상자 본인

(장애인, 전상 ․ 공상군경 

등)
  - 대상서비스 : 시내․시외․

인터넷전화 및 초고속

인터넷(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

 ￮ 요금감면 대상자 본인 또는 그 대상

자가 속한 세대주(장애인, 전상 ․ 공
상군경 등)

  - 대상서비스 : 시내 ․ 시외 ․ 인터넷

전화 및 초고속인터넷(해당 대상자 

본인이 속한 세대당 1회선)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

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3. 7월)

미래창조과학부

통신경쟁정책과

(02-2110-1927)
 통신 요금 

감면 대상 

서비스 

확대

 ￮ 시내 ․ 시외 ․ 인터넷전화 

서비스, 이동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장애인, 전상 ․ 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 시내․시외․인터넷전화 서비스, 이동

전화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휴대인터넷 서비스(장애인, 전

상․공상군경, 기초생활수급자 등)

 ☞ (참고)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정책

마당>통신정책국>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안내

교  육  부

1. 학자금대출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 든든학자금대출 이용자 

이자면제 실시

 ￮ 든든학자금, 일반상환 및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이용자로 대상 확대

 ☞ (참고)교육부 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정부지원 학자금대출자에 대해 

“군복무기간 이자면제” 전면 실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13. 5월)

교육부

대학장학과

(02-2100-6271)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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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민간자격을 미등록하고 

운영시 규제

 ￮ 규제 없음  ￮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13. 10.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3. 민간자격 광고시  표시

의무 사항 위반시 처벌

 ￮ 규제 없음  ￮ 3천만원 이하 벌금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13. 10.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4. 민간자격관리자의 자격

기본법 위반시 규제

 ￮ 규제 없음  ￮ 6~12개월간 자격검정 정지 및 

등록 취소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시행령

(’13. 10.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5. 민간자격의 거짓 과장 

광고의 규제

 ￮ 거짓 과장 광고 기준이 

불명확하여 규제 어려움

   - 벌금 3천만원 이하

 ￮ 거짓 과장 광고의 유형 및 기준을 

명확히 하여 처분(벌금 3천만원 

이하) 수월

 ☞ (참고) 교육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자격

제도 개선

자격기본법 시행령

(’13. 10.6)
교육부

인재직무능력정책과

(02-2100-6247)

법  무  부

1. 난민법 

시행

 출입국항 

난민신청

제도 도입

 ￮ 규정 없음  ￮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

민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심사대기

기간 동안 국적국의 관습과 생활문

화 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를 제공받음

난민법

(’13. 7월)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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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난민

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향상

 ￮ 규정 없음  ￮ 면접과 사실조사 등을 전담하는 

난민심사관제도가 도입되며, 난민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같은 성의 

공무원이 면접을 하게 됨

 ￮ 심사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 가능

난민법

(’13. 7월)

 난민지원

시설 개청

 ￮ 시설 없음  ￮ 난민인정자에 대한 사회적응교육, 
난민신청자에 대한 주거지원 및 

의료지원 등을 위하여 영종도에 

난민지원시설 개청(’13. 9월 개청 

예정)
법무부

국적·난민과

(02-500-9259)

 난민

신청자 

등에 대한 

처우 개선

 ￮ 규정 없음  ￮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주거시설, 
의료 등 지원

 ￮ 난민인정자 자녀의 교육지원, 난민

인정자의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

보장, 교육보장, 사회적응교육 등 

지원

국  방  부

1. 국방민원 콜센터 운영  ￮ 없음  ￮ 2013년 7월 1일부터 국방민원 콜

서비스 시행

  - 대표전화 1577-9090 개설

 ☞ (참고)국방부홈페이지>알림마당>보도
자료>국방민원 콜센터 오픈

(’13. 7월)

국방부

직무감찰과

(02-748-6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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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2. 군내 

성범죄자 
처벌 

강화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 

장소 

침입죄’ 
신설

 ￮ 없음

  

 ￮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공중 화장실, 
목욕장 등의 공공장소에서 이성의 

신체를 몰래 훔쳐보는 행위를 성

범죄로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성폭법 

제12조

(’13. 6월)

국방부

법무과

(02-748-6811)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 친고죄로 인하여 성범죄 처벌이 

합당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피해

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 피해가 

야기되는 점을 고려, 친고죄 조항 

삭제

   성폭법 제15조,
 군형법 

 제92조의2
(’13. 6월)

국방부

법무과

(02-748-6811)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 

 ￮ 범죄 발생일로부터 공소

   시효 진행 

 ￮ 강간등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있음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당한 날로

부터 공소시효가 진행

 ￮ 강간등 살인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 배제

   성폭법 제21조

(’13. 6월)

국방부

법무과

(02-748-6811)

 강간의 

   객체 확대 

및 ‘유사 

강간죄’ 
도입

 ￮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

   (여자)로 한정

 ￮ ‘성기의 삽입’만을 

   강간죄로 처벌

 ￮ 강간죄의 대상을 여성과 남성을 포

괄하는 ‘사람’으로 변경

 ￮ ‘성기간의 삽입’ 뿐만 아니라, ‘유사

강간죄’를 신설하여 처벌 강화

   군형법 제92조, 
제92조의2

국방부

법무과

(02-748-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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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 보완

 ￮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1년

 ￮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

분야 관련 자격증 및 

학사학위 이상 소지

자로서 일정 기간 이

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 채용기간

  - 기간제근로자로 최초 2년, 필요시 

계속 근무 기간 5년 이내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기간제근로자로 5년 근무후 계속 운영

   필요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름.

 
￮ 자격기준

  - 상담 또는 사회복지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일정기간 

이상의 상담경력이 있는 사람

군인사법시행령

(’13. 6. 19일)
* 국무회의 통과후

국방부 병영정책과

(02-748-5164)

4. 군인

연금 

지급

방법 

확대

 해외송금 

서비스 

시행

￮ 국내 예금계좌로만 지급 

→ 가족 등 대리인을 통해 

해외 송금 

 ￮ 연금지급기관에서 직접 해외 송금

 ☞ (참고) 군인연금 홈페이지>공지사항>
군인연금 해외송금서비스 안내

군인연금법

(’13. 7월)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681)
 군인연금 

현금지급

￮ 예금계좌로만 지급 ￮ 계좌가 압류된 수급권자의 경우 

현금지급 가능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시행령(국방

부2012-146)

5. 군인

연금

제도

보완

 급여산정 

기준 

보수변경

 ￮ 보수월액

  - 기본급 + 정근수당 + 
정근수당가산금

 ￮ 기준소득월액

  - 보수월액 + 과세대상 수당(가계

지원비, 명절휴가비, 교통보조비 

등)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군인연금법

(’13. 7월)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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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여금 

인상

 ￮ 보수월액의 8.5%(기준

소득월액의 5.5%)
 ￮ 기준소득월액의 7.0%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군인연금법

(’13. 7월)

 급여산정 

소득 

평균기간 

변경

 ￮ 퇴역전 3년 평균  ￮ 전기간 평균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 퇴역연금의 70%  ￮ 퇴역연금의 60%
  - ’13. 7월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소득

상한제 

도입

 ￮ 미도입  ￮ 전체 군인 평균보수의 1.8배를 소득

상한으로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 및 지급액을 산정

 - 고액연금 발생 방지를 위해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도입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공무외 

사망보상금 

폐지

 ￮ 지급(보수월액의 12배)  ￮ 미지급

 ☞ (참고) 국방부 홈페이지>국방정보>법령
정보>입법예고>군인연금법(국방부 
20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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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취득세
  감면

 주택유상 
거래 감면

※ 표 준 세 율 은 
4%이며, 감면
후 적용세율은 
우측과 같음

구  분

‘13년

상반기

(1.1～6.30)

12억초과 3%

9억

～12억․다주택
2%

9억이하․1주택 1%

구  분

‘13년 
하반기

7.1～12.31

12억초과

4%

9억～12억․다주택

9억이하․1주택 2%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40조의2

(’13.7.1)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02-2100-3941)

문화체육관광부

1. 저작(인접)권 보호

기간 연장 

 ￮ 저작권

  - 생존 기간 및 사후 50년

 
 ￮ 저작인접권

  -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후 50년

 ￮ 저작권

  - 생존 기간 및 사후 70년

 
 ￮ 저작인접권

  - 실연을 한 때 및 음반을 발행한 

후 70년

저작권법

(’13.7.1/’13.8.1)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2-3704-9470)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보험목적물의 범위

  - 농작물 22품목, 임산

물 3품목, 가축15품목

 ￮ 농작물 26품목(4품목 추가)으로 확대

  - 풋고추, 애호박, 국화, 장미 추가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

령 제7조(보험목적물의 범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13년 12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6)

안 전 행 정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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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 농업재해보험 보장

범위를 모든 재해로 확대

 ￮ 일부재해만 보장

  - 태풍, 강풍, 우박, 집중

호우, 동상해

 ￮ 모든 재해로 확대

  - 겨울동해, 이상 고온․저온 피해 보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정보광

장>농림사업시행지침>‘농업재해보험시

행지침’

농업재해보험시행

지침

(’13년 11월)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팀

(044-201-1796)
3. 2013년 쌀 고정직접

지불금 지급단가 인상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746,000원/ha(10,000
㎡)

  - 농업진흥지역 밖 : 
597,000원/ha(10,000
㎡)

 ￮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 농업진흥지역 안 : 850,127원

/ha(10,000㎡)
  - 농업진흥지역 밖 : 680,102원

/ha(10,000㎡)

 ☞ (참고)농림축산식품부홈페이지>정보광

장>법령정보>고시

고정직접지불금의 

단위면적당 

지급금액 고시

(’13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044-201-1776)

4.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 농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자는 지원 

제외

  - <지원제외 대상> 정책

자금(농수축산경영자

금, 사료구매자금 제

외)을 지원 받아 상

환하였거나 상환중인 자

 ￮ 정책자금을 지원 받은 자의 경우에도 

지원 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

만원) 이내 융자 신청 가능

 
☞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조건 완화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13년 7월)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201-1538)

5. 공공비축 대상 품목 

확대

 ￮ 공공비축 대상 폼목

   - 쌀
 ￮ 공공비축 대상 품목

   - 쌀, 밀, 콩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법령검색>

양곡관리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13. 9월)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

(044-201-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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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추․양파 수급조절매
뉴얼｣ 운영

 ￮ 수급조절매뉴얼 없음  ￮ ｢배추․양파 수급조절매뉴얼｣ 운용  - 가격등락 수준에 따라 ｢안정대｣와 
위기단계(주의-경계-심각)를 
설정하고, 위기단계별로 추진할 
정책을 예시  - “경계․심각”단계에서는 ｢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경보를 발령하고, 관련기관은 
매뉴얼에 따라 대응 

☞ (참고) 농식품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유통의 3대 과제

매뉴얼 운영(’13. 6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7)

7.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시 수의사가 발행한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

 ￮ 처방대상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하도록 함 ￮ 동물약품판매업소는 처방대상동물
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법령검색>
수의사법

수의사법(’13. 8.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044-201-2352)

8. 초지조성의 원칙적 
허용

￮ 초지조성의 허가·불허가 
사유가 불명확

￮ 초지조성을 원칙적으로 하가하되, 
불허가 사유를 명시 - 초지법 안 제5조제2항 신설  · 초지조성의 적지조사 등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입지조건이 
초지 조성 및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토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
익권이 없는 경우(국·공유지는 재
산관리청과 대부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 (참고)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법령검색>
초지법

초지법(’13. 10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201-2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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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통주 

등의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전통주 

제조 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 

이양

 ￮ 대통령령으로 전통주 제

조면허에 대한 추천 업

무는 시․도지사에 위임

  - 시․도지사가 제조면허

를 추천할 때마다 농

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전통주 제조면허 추천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 주류제조면허 추천 

결과는 연 1회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통주등의산업진

흥에관한법률

(‘13.10.6)

 술 

품질인증과 

품질인증기

관 지정 

유효기간 

도입

 ￮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

는 규정만 있음

  ￮ 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 3년, 술 

품질인증기관 지정 유효기간 5년 

도입하여, 품질인증제도의 질을 

높이고 부실운영 방지를 통해 소

비자 신뢰도 제고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우리술 

교육 

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

성 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마련

 ￮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

거나, 부실하게 운영 될 

경우에도 취소할 근거가 

없음

 ￮ 교육훈련기관 및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를 신설하여, 이들 

기관의 교육 또는 훈련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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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외식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 

외식업 

지구의 

우수 

식재료 

사용비율 

상향 

조정(30→
40%)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

용 비율 30% 이상

 ￮ 우수 외식업 지구 지정 요건 중 

우수 식재료 사용 비율 40% 이상

 ☞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외식
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14.6.1)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044-201-2136)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서류 

명확화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지정 신청시 ①사업

계획서 ②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을 적은 서류 

③지정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시 ①교육시설 현황 ②교육과정 

현황 ③강사 현황 서류 제출

 
 ☞(참고)법제처홈페이지>법령검색>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외식산업 진흥법 

시행령

(‘13.5.31)

농림축산식품부

외식산업진흥과

(044-201-2158)

산업통상자원부

1. 생산공정이용시설 및 

유전자변형미생물 

안전관리 제도화

 ￮ 유전자변형미생물도 식

품․사료, 환경방출 등 다

른 LMO와 유사한 위해

성심사 절차를 거쳐 생

산승인을 받음

 ￮ 유전자변형미생물이 환경방출이 

되지 않도록 안전관리 등급에 따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함

 ￮ 유전자변형미생물에 대해서는 해당

하는 용도, 환경방출 가능성 등에 

적합한 위해성심사를 거쳐 이용

승인을 받아야만 이용 가능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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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해성심사 신청 주체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자, 생산자 이외에

개발자도 위해성 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지 명확

하지 않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는 자도 

위해성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자의 신청에 의해 위해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할 때는 위해성심사를 면제할 

수 있음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3. 연구시설 폐쇄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

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신고의무가 없음

 ￮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연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쇄신고를 하여야 함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4. 환경영향조사  ￮ 포괄적 검사조항(현행 

제36조)에 근거하여 연

구·생산시설, 보관장소, 
주변지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

 ￮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국민건강

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가 연구·생산시설, 보관

장소, 주변지역을 조사할 수 있음

 ￮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공개하

여야 함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유전자변형
생물체의국가간이동등에관한법률’
입력)

유전자변형생물체

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13.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나노과

(02-2110-4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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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예고제 시행

<신   설> ￮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개설

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함

  - (개설 방법) 소재지 기초지자체에 

개설계획 게재를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는 신청받은 5일 이내 해당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계

획을 게재함

  - (예고 내용) 개설자(법인명칭, 대
표자성명), 개설지역(주소), 영업

개시예정일, 대규모점포등의 종

류, 매장면적(㎡)

 ☞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정보

→법령→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입력

유통산업발전법

(’13. 4월)

산업통상자원부

유통물류과

(02-2110-5293)

보건복지부

1. 건강
보험 
보장성 
확대

 중증질환 
대상 

초음파 

검사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질환 및 행위별 별도 급여기
준 운영)

국민건강보험법 

고시

(’13.10.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1, 
7418,7435,)

 치석제거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만 20세이상, 연간 1회)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
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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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부분틀니 

보험적용

 ￮ 비급여  ￮ 급여(만 75세이상, 50% 본인부담)
 ☞ 보건복지부>알림마당>보도자료>7월부터 

20세이상 치석제거(스케일링)도 보험적

용(매년 1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35)
 자가

도뇨

카테타 

요양비 

지원 

 ￮ 전액 본인부담  ￮ 요양비 지원 (월 27만원, 10% 본인

부담)

 - 기존 요양비 지원대상 본인부담률 

인하 (20→10%)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가정산

소치료서비스, 제1형 당뇨병환자 

혈당검사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고시

(’13.7.1)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2-2023-7412)

2.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인정기준 강화

<피부양자 인정기준>
 ￮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피부양자 인정기준>
 ￮ 사업소득 : 없는 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500만원 

이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13. 6월 예정)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

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인 자

 ￮ 금융소득 : 이자‧배당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2-2023-7398)
<신  설>  ￮ 근로‧기타소득 : 근로‧기타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신  설>  ￮ 연금소득 : 연금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3. PC방 흡연 전면 금지  ￮ 영업장 내부 1/2 이상 

금연구역으로 지정 

 ￮ PC방 영업장 전체 흡연 금지 국민건강증진법

(’13. 6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2-2023-7539)



142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4. 의료

급여 

보장성 

확대

 희귀

난치질환·
중증질환자 

지원 확대

 ￮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07개

 ￮ 중증질환자 해당상병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5%

 ￮ 희귀난치성 대상질환 142개로 확대

 ￮ 중증질환자 전체 진료비 면제, 본인

에게 1종 자격 부여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

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3. 10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노인

부분틀니 

의료급여

적용

 ￮ 비급여  ￮ 급여(75세이상, 20~30% 본인부담)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
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의료급여법 

시행령, 고시

(’13. 7월)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5.장기요양 서비스 확대  ￮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3점 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

기간을 2년으로 한다

  - 연속하여 2회 이상 1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

람이 2회 이후에 장기

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연속하여 3회 이상 같

은 등급(1등급은 제외

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

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 3등급 인정점수

  - 75점 미만~51점 이상

 ￮ 갱신결과 직전등급과 같은 등급으

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3년

 

 - 장기요양 2등급 또는 3등급의 

경우: 2년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7월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시행령

(’13. 7월)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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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개 확대 시행 

 ￮ 어린이집의 인증여부 및 

총점 90점이상 여부만 

공개

 

 ￮ 총점, 영역별점수, 인증이력 등 

평가인증 세부결과 공개 

  
 ☞ (참고) 아이사랑보육포털 > 어린이집 

평가인증 정보공개(‘13.8월 이후 

menu 신설 예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13. 9월)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

(02-2023-8959)

환   경   부

1. 서울 ․ 인천 ․ 경기 한강

수계 수질오염총량제 

확대시행

 ￮ 팔당호 상류 7개시․군*

에서 제한적 시행

* 광주시, 용인시, 남양주시, 

이천시, 양평군, 가평군, 

여주군, 이천시

 ￮ 서울 ․ 인천 ․ 경기의 한강수계유역 

전면 시행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은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필요

 ☞ (참고) 환경부 홈페이지>법령정보>고시

/훈령/예규>수질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3. 하반기)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201-7026)

2.「어린이용품 환경유해

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

한 규정」시행

 ￮ 없음  ￮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 시행

 ☞ (참고)환경부 홈페이지>알림홍보>보도․
해명자료>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공포

환경보건법 

(’13. 9월)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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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세먼지예보를 통한 

국민건강 보호

 ￮ 수행주체

  - 지자체 / 조례

   
 ￮ 수행주체

  - 국립환경과학원

대기환경보전법

(’13. 9월)

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044-201-6867)

고 용 노 동 부

1. 고용형태 공시제 도입  ￮ 제도 없음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해야 함 

 ￮ 사업주는 매년 3.1일 기준으로 고용

형태별 근로자 현황을 정해진 서식에 

작성하여 3.31까지 워크넷에 공시

 ￮ 공시대상 고용형태: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기타 근로자(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단시간근로자, 일일근로자, 재
택/가내근로자 등) ▴소속 외 근로

자(용역, 파견, 하도급 등)

고용정책

기본법

(’13.6.19)

고용노동부

노동시장

정책과

(02-2110-7162)

2.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중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 참여수당 인상

 ￮ 월 31.6만원 지원  ￮ 월 41.6만원으로 확대 국가기간전략산업

직종훈련 

실시규정(고시)
(‘13.7.1.)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2-2110-7266)
고용지원실업급여과

(02-6902-8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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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애인 

표준 

사업장

지원 

강화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 우선구매 의무 없음  ￮ 공공기관은 총 매출액의 100분의 

1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3. 6월)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 인증 없이도 표준사업장 

지원 혜택 및 명칭사용 

가능

 ￮ 고용노동부가 인증한 사업장만이 

지원혜택을 받고 표준사업장 명칭 

사용 가능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2-2100-7306)

4. 차별적처우 금지 영역 

명확화

 ￮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 “차별적 처우”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함

    가. 임금

    나.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다.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라.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기간제법, 파견법

(’13.9.23.)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02-2110-7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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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별관리물질 추가  ￮ 기존의 특별관리물질 9종

  ① 벤젠

  ② 1,3-부타디엔

  ③ 사염화탄소

  ④ 포름알데히드

  ⑤ 니켈 및 그 화합물

   (불용성화합물만 해당)
  ⑥ 안티몬 및 그 화합물

   (삼산화안티몬만 해당) 
  ⑦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⑧ 크롬 및 그 화합물

   (6가 크롬만 해당)
  ⑨ 산화에틸렌

 ￮ 7종을 추가하여 특별관리물질 확대

(총16종)
  ① 벤젠

  ② 1,3-부타디엔

  ③ 사염화탄소

  ④ 포름알데히드

  ⑤ 니켈 및 그 화합물(불용성화합물만 

해당)
  ⑥ 안티몬 및 그 화합물(삼산화안티

몬만 해당) 
  ⑦ 카드뮴 및 그 화합물

  ⑧ 크롬 및 그 화합물(6가 크롬만 

해당)
  ⑨ 산화에틸렌

  ⑩ 1-브로모프로판  ☜ 13.7.1. 시행

  ⑪ 2-브로모프로판

  ⑫ 에피클로로히드린

  ⑬ 페놀 

  ⑭ 트리클로로에틸렌 

  ⑮ 납 및 그 무기화합물

  ⑯ 황산(pH 2.0 이하인 강산에 한함)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

마당>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인체에 
유해한 7가지 물질 특별관리대상으로 
추가 지정

「산업안전보건기

준에 관한 규칙」
(’13.7.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2-6922-0916)

6. 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 조합원 50명 미만: 
1,000시간

￮ 조합원 50명~99명:
2,000시간

￮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없음

￮ 조합원 50명 미만과 조합원 50명~
99명 통합: 2,000시간

￮ 지역분산 가중치 부여

 - 조합원 1천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업(장) 전체조합원 5% 이상이 

근무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수에 따

른 가중치

   2～5개인 경우 10% 할증

6～9개인 경우 20% 할증

10개 이상인 경우 30% 할증

☞ (참고)고용노동부홈페이지>알림마당>
e-고용노동뉴스>보도자료>“근로시간 
면제 한도” 조정 결정

노동조합및노동관

계조정법

(’13.7.1)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

(02-2110-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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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생명·해양환경 특

성화 국립청소년체험

센터 개원

<신  설>  ￮ 농업생명과 해양환경의 전문적 체

험을 할 수 있는 ‘국립김제청소년

농업생명체험센터’와 ‘국립영덕청

소년해양환경체험센터’가 2013년 

7월 1일 개원

청소년활동

진흥법

(’13.11.29시행)

2. 이동·숙박형 청소년활

동 신고 의무화 등

 <신  설>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관

할 지자체 신고 의무화

 ￮ 성범죄자 등 청소년활동 참여 부

적합자의 신고 수리 제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관련정보

의 공개

 ￮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참여 청소

년의 건강상태 확인 및 응급조치 

의무화

 ￮ 이동 · 숙박형 청소년활동 참가자

에게 발생한 생명·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가입 의무화 등

청소년활동

진흥법

(’13.11.29시행)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

(02-2075-8633)

3. 성교육 및 성폭력 예

방교육의무기관 확대

￮ 유치원, 어린이집, 각급

학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추가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6.19)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2075-8766)
4. 성폭력 피해자 지원 

확대 및 상담원 

양성교육 체계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 보호

시설 입소기간 동일

<신  설>
 ￮ 장애인은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

간’까지 입소기간 연장 가능 

 ￮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의무화 

  * 2013년 6월 19일 시행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 시행

/ ’13.6.19)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2075-8772)

여 성 가 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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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동·청소년대상 성
범죄 처벌․관리 강화 

 ￮ 반의사불벌죄(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
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성범죄 형량
  - 강간 : 5년 이상
  - 유사강간 : 3년 이상
  - 강제추행 : 1년 이상, 

5백만~2천만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수출 :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

행위 : 5년 이하, 3천
만원 이하 벌금

 ￮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여자, 
장애가 있는 여자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
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제3조∼
제11조까지의 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
죄자 취업제한 시설 :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
복지시설 등

 ￮ 성범죄자 신상등록 ·
공개·고지

  -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여성가족부

  - 성인대상 성범죄 : 
법무부

 ￮ 반의사불벌죄 전면폐지

 ￮ 성범죄 형량
  - 강간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유사강간 : 5년 이상
  - 강제추행 : 2년 이상, 1천만~

3천만 벌금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수입

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1년 이하,  2천만원 이하 벌금
  - 아동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

1년~10년, 2천~5천만원 벌금

 ￮ 공소시효 배제대상 : 13세 미만의 
사람, 장애가 있는 사람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 
배제 범죄 : 아동·청소년대상 성
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정의 및 
소지죄 요건 변경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
한 시설 : 

  -(현행)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
는 학원․체육시설 → (변경)아동․
청소년의 이용이 제한되지 않는 
학원․체육시설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
공업(일반 PC방), 청소년게임제
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
장, 청소년활동기획업소, 대중문
화예술기획업소 등 추가

 ￮ 성범죄자 신상등록·공개·고지
  - 신상정보 등록 : 법무부
  - 신상정보 공개·고지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6. 1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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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지역주민과 교육시설

의 장

￮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읍·면·동

 ￮ 신상정보 우편고지 대상 : 읍면동

사무소장, 지역아동센터장, 청소년

수련시설장, 학교교과교습학원의 

장으로 확대, 경계를 같이 하는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게시

 ￮ 신상정보 주소공개 범위 : 도로명

과 건물번호까지 공개

☞ (참고)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
보도자료>성폭력범죄 근절을 위한 법률 
국회통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3. 6. 19)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

성보호과

(02-2075-8783)
6. 가정폭력 보호시설 입

소자 건강검진 실시

<신  설> ￮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등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건강검

진을 실시하여 공동생활에 따른 질

병 감염을 예방하고 보호시설 입소

자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함

☞ (참고)‘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3.11.29시행)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075-8792)
국 토 교 통 부

1. 토지이용 규제개선 

관련 국민의견수렴

으로 맞춤형 토지

이용규제 개선

<신   설>  ￮ 수요자 중심의 토지이용 규제개선을 

위한 온라인 의견수렴 제도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
통뉴스>보도자료>지역지구 규제개선 
아이디어 국민에게 직접 듣는다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25)
2. 도시

계획

시설

내 

입지

허용

시설 

확대  

 유통

업무설비 

부대시설

확대

 ￮ 유통업무설비의 부대

시설 

  - 사무소 ․점포 ․주차장 ․
종업원기숙사․주유소․
유통업무와 관련된 

연구시설 

 ￮ 유통업무설비의 부대시설로 유통업무 

관련 금융시설, 교육시설, 정보처리

시설 추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유통업무시설내 부대
시설 확대

도시계획시설규칙

(’13. 9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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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수

시설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 

확대 

 ￮ 유수시설에 복개후 설치

가능 시설 

  - 대학생용 공공기숙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 유수지 복개 후 건축물 건축시 평생

교육관, 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유수지내 입지 가능시
설 확대

도시계획시설규칙

(’13. 9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3. 주민

참여형 

도시

재생 

계획 및 

지원체

계 마련

 도시재생 

계획체계 

마련

<신   설>  ￮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각종 

H/W,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 수립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12월)

 도시재생 

추진조직 

신설

<신   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

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설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1)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

<신   설>  ￮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
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규제특례 지원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

보마당>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

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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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지역 

지정 및 

지원

<신   설>  ￮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등 우선 지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12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1)
4. 부동산 종합공부 발급 

및 열람 서비스

 ￮ 각종 민원처리에 필요한 

부동산 정보 확인시 지

적도, 임야도, 건축물대

장, 토지이용계획 등 개

별 부동산 공적장부에 

대해  열람 및 발급 신청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임야도),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주택가격, 공시지가, 등의 내용을 

하나의 부동산종합공부로 확인

 ￮ 개별 부동산 공적장부의 내용을 하

나의 부동산종합증명서 형태로 발

급 및 열람

 * 2013년 12월 부터는 부동산종합공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부동산종합

증명서 전국 서비스 본격 실시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
서비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 및 

시행령 개정

(’13.12월 예정)

국토교통부

지적기획과

(044-201-3480)

5.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 대출요건 완화

 ￮ (지원대상)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인하

 ￮ (대출금리)3.5%(20년), 
3.8%(30년) 

  - 60㎡이하&3억원이하 

0.2%p 인하)

 

 ￮ (지원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인하 (‘13년말 한시)
 ￮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만 기

10년 15년 20년 30년

연소득 
2천만원이하

2.6 2.7 2.8 2.9

2～4천만원이하 2.8 2.9 3.0 3.1

4～7천만원이하 3.1 3.2 3.3 3.4

  - 60㎡이하&3억원이하 0.2%p 
인하(우대금리) 폐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 대출문턱 
크게 낮아진다

국민주택기금 

운용및 관리규정

(’13.12월 예정)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044-201-3341)



152 ▮ 201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6.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수립 신고

 ￮ 유출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시행

  ￮ 유출 지하수 감소 대책을 수립

하여 신고·시행

☞ (참고)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
(www.gims.go.kr) > 알림마당 > 공지
사항> 유출지하수 감소대책 신고제도

지하수법

(’13.11.23)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1-201-3599)
 7.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자 

또는 신고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

에 신고

 ￮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의 권리‧의무 신고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양수인

  -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상속인

  - 합변된 지하수개발‧이용 법인

  - 경매‧환가‧압류재산의 매각으로 지

하수개발이용시설을 인수한 자

☞ (참고) 국가지하수정보센터홈페이지
(www.gims.go.kr)>알림마당>공지사항>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명확화

지하수법

(’13.11.23)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과

(041-201-3599)

 8. 새만금개발청 설립 <신   설>  ￮ 새만금사업을 전담할 새만금개발청 

신설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3. 9.12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201-3698)
 9. 기업도시 공유수면 매

립면허 양도․양수 관

련 특례신설

 ￮ 매립면허 양도‧양수시 

가격기준 없이 기업도시 

시행자와 당초 매립면허

권자간 협상으로 추진

 ￮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시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을 현실이용현황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가격 기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
자료>기업도시 공유수면 매립면허 
양도․양수가격 기준 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

도시과

(044-201-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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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 한정

 ￮ 기업도시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초과개발이익에 

대하여는 구역 밖의 간

선시설, 구역내 공공편

익시설 등에 재투자 하

도록 규정

 ￮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대상을 

기업도시와 직접 관련있는 시설로 

한정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대상 한정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도시과

(044-201-3691)
11. 기업도시 지정 최소

면적 기준 개선

 ￮ 기업도시 연접시 1/2까지 

축소 개발가능

 ￮ 기업도시 연접시와 기업도시, 산업

단지 및 혁신도시와 인접하여 기능

적으로 연계되는 경우에도 도시개

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까지 

축소개발 가능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참고
자료>기업도시 지정 최소면적 기준 개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13.6.3)
국토교통부 

기업복합

도시과

(044-201-3691)
12. 건축

물의 

에너

지절

약설

계기

준 

강화

 에너지 

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 대규모 건축물

  - 아파트, 연립주택

  - 5백㎡이상 목욕·실내 

수영장 

  - 2천㎡이상 숙박·의료

시설 

  - 3천㎡이상 판매·업무

시설 

  - 1만㎡이상 교육연구

시설, 종교시설 등 

 ￮ 연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
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시행령, 고시

(’13. 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건축물 

단열기준 

강화

 ￮ 건축물의 외벽, 바닥, 
지붕, 창 및 문의 단열

(열관류율)기준을 규정 

 ￮ 건축물의 부위별 단열기준을 

10~30% 강화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고시

(’13. 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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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기준 

강화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

표* 합계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관
계되는 지표를 점수화하여 
적용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평가하여 건축허
가 여부를 결정 

￮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지표 합계 점수가 

65점 이상인 경우 건축허가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개정

녹색건축물조성지

원법, 고시

(’13. 9월)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13.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대상 

확대 

등

 인증대상 

확대

 ￮ 신축 공동주택 및 업무

용 건축물

 ￮ 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냉·난방 

면적이 500㎡ 이상인 그 밖의 건축물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인증에 

관한 규칙, 고시

(’13. 9월)

 인증등급 

세분화

 ￮ 1∼5등급  ￮ 1+++, 1++, 1+, 1∼7등급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1) 인증등급 

기준 

상향조정

 ￮ 업무용 1등급 기준 : 
300 kWh/㎡·년 미만

 ￮ 비주거용 1등급 기준 : 260 kWh/㎡·
년 미만

 ☞ (참고)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부 
뉴스>보도자료>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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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가설

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간이축

사용, 
가축운동

용, 가축의 

비가림용 

가설건축

물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 건축물

 ￮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벽 또는 지

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구조 건축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
물 재질 확대 허용

건축법 시행령

(’13. 5월)

 공장에 

설치하는 

창고용, 
간이포장

용, 
간이수선

작업용 

등 

가설건축

물

 ￮ 천막, 그 밖에 이와 비슷

한 것

 ￮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

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공장 ․축사내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 허용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15. 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

기간 

연장

 공장

옥상에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

물 설치 

허용

 ￮ 2013.6.30까지 허용  ￮ 2013.6.30까지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건축법 시행령

(’13. 5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공장의 

대지안의 

공지 기준 

1/2 완화

 ￮ 2013.6.30까지 허용  ￮ 2013.6.30까지 허용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공장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 유예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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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 모든 대수선에 대하여 

지진에 대한 안전확인 

실시

 ￮ 방화벽 ․ 계단 ․ 건축물의 외부형태 

및 다가구 주택의 경계벽을 증설 ․
해체 ․ 수선 ․ 변경하는 등 구조내력과 

관계없는 대수선의 경우 지진에 

대한 안전 확인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경미한 대수선 시 지진 

안전 확인 생략

건축법 시행령

(’13. 5월)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4)

17. 국민편의 증진을 위한 

건축설비 기준 개선

 ￮ 박물관, 미술관 등 일정

규모(용도) 이상의 다중

이용시설에 기계환기설

비 설치

 ￮ 연면적 500㎡ 이상 건축

물의 대지에는 전기설비 

설치공간 확보

 ￮ 복합용도 건축물 승용승

강기 산정 시 각 용도별 

산정대수 합산

 ￮ 냉방시설 등의 배기구는 

보행자에게 열기가 닿지 

않도록 도로면으로부터 

2미터 이상 높이에 설치

 ￮ 공연장, 예식장 등 환기설비 설치 

대상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확대

 ￮ 전력용량 150kw 미만으로 공중으

로 전기를 수전받는 경우에는 전기

설비 설치공간 확보의무 폐지

 ￮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 승강기 산

정방법을 이원화하여 유리한 기준

을 적용

 ￮ 냉방시설 등의 배기구 설치시 낙하

예방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학원·공연장·예식장 

실내 공기 맑아진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9. 예정)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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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8.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 도로법에 따른 도로나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에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

 ￮ 농어촌도로에 연결하여 사도 개설이 

가능

 ￮ 허가절차 구체화, 개설허가 요건 및 

허가 취소 등 기존의 미비한 규정 

보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사도(私道)개설 대상 

확대 및 절차 개선

2013. 6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

19.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대소~충주구간 

2013. 7월 개통

 ￮ 통행시간 55분  ￮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성공적 지원

 ￮ 중부고속도로와 중부내륙고속도로를 

연계하여 충북 내륙지방 개발 촉진 

및 서해안 접근성 강화

 ￮ 시간 절감 : 28분(55분→27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음성-충주(대소~충주)
간 고속도로 개통

2013. 7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81)

20. 전국호환 선불교통

카드 출시

 ￮ 지역내 사용되는 버스․지
하철 선불교통카드가 다

른 지역 사용에 제한 및 

고속도로․철도 요금 지불

시 사용 불가

 ￮ 전국호환 선불교통카드 출시(11월)로 

한 장의 카드로 전국 KTX-고속

도로-지하철-버스 이용 가능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전국 고속도로‧KTX‧지하철‧
버스를 한 장의 교통카드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3.11월)
국토교통부

도시광역교통과

(044-201-3806)
21. 자동차

관리사업

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

사업자 

호객행위시 

처벌

 ￮ 없음  ￮ 호객행위 위반시 과징금 부과

   (매매업 200만원, 정비업 150만원, 
해체재활용업 150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3. 6.1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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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

사업자의 

업무내용 

전송의무 

불이행 

처벌

 ￮ 없음  ￮ 정비․매매․해체재활용업자가 불이행

시 각 건별로 과태료 10만원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3. 9.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3840)

부분정비업 

명칭  변경

 ￮ 자동차부분정비업  ￮ 전문정비업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관리사업관련 

국민불편 해소

자동차관리법시행령

(’13. 6.19)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201-3840)

22. 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조사주기 : 2년마다

 ￮ 대상물질 : 6종

 - 폼알데하이드(250㎍/
㎥), 벤젠(30㎍/㎥), 
톨루엔(1,000㎍/㎥), 
자일렌(870㎍/㎥), 
에틸벤젠(1,600㎍/㎥), 
스티렌(300㎍/㎥)

 ￮ 대상차종 : 국내 신규

제작 승용차

 ￮ 조사주기 : 1년마다

 ￮ 대상물질 

 -폼알데하이드(210㎍/㎥), 벤젠(30
㎍/㎥), 톨루엔(1,000㎍/㎥), 자일렌

(870㎍/㎥), 에틸벤젠(1,000㎍/㎥), 
스티렌(220㎍/㎥), 아크로레인

(50㎍/㎥) 등
 
 ￮ 대상차종: 국내․외 신규제작 승용차, 

경형과 소형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

(2015년시행)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신규제작자동차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국토교통부고시

(’13.7월)

국토해양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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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자동차 

변경 등

록 신청

기간 완

화 및 

사전고

지제도 

시행

 이전등록 

신청기간 

완화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

  - 3개월

 ￮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기간

  - 6개월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자동차등록령

(’13. 10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변경등록 

신청기간 

연장

 ￮ 변경등록 신청기간

  - 15일

 ￮ 변경등록 신청기간

  - 30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자동차등록령

(’13. 10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등록번호판 

규격 변경 

절차 

간소화

 ￮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절차(단계)

 - 6단계

 ￮ 등록번호판 규격변경 절차(단계)

 - 4단계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자동차 민원등록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13. 9월)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24.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  ￮ 전문능력, 국제업무역량 등 18개 

항목을 평가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업체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로 

인증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우수 국제물류주선업 

인증제도 시행   

물류정책기본법

(’13. 12)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3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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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 원칙적 

    허용방식으로 전환

 -  ￮ 국민 중심의 예측가능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제도를 원칙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국토교통
뉴스>보도자료 > 복합물류터미널 등록
제도 원칙적 허용방식 전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13. 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26. 행정처분ㆍ형벌 

    이중부과 개선

 -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전과자 양

산 방지를 위해 과징금․벌금 병과 

규정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

사항 임의변경 및 공사 임의시행

에 대해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삭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회제출

('13. 7)
국토교통부 

물류시설정보과

(044-201-4008)
27. 공항

안전

운영

기준

 공항운영

   규정 검인

 ￮ 공항운영규정 인가 시 

국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아야하며, 공항운영규

정을 변경하는 경우에

도 같다.

 ￮ 인가받은 공항운영규정의 원본 2부

의 개정기록부 및 유효목록표에 국

토교통부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공
항운영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

운영기준

(’13.7)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5)
 자격부여 

교육 

기간 

단축

￮ 자격부여교육

( Q u a l i f i c a t i o n 
Training) : 관련 업무

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

도록 제10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 2주

￮ 자격부여교육(Qual i f i cat ion 
Training):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수

행할 수 있도록 제105조제4항이 

포함된 교육 1주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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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작업 

후 활주로 

마찰계수

 ￮ 활주로 제설작업 후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30 이상으로 유지

 ￮ 활주로 제설작업 후 항공기의 안전

운항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0.25 
이상으로 유지

☞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공항안전운영기준

공항안전

운영기준

(’13.7)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201-4355)
28.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자체 점검주기 완화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점검주기 : 반기별 

 ￮ 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변경주기 : 24 개월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정보마당>법령
정보>훈령.예규.고시>제목란>항공기 
등의 전자주소 할당 및 관리규정>검색

국토교통부 고시

(’13. 4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4-201-4361)
29.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승인사항 폐지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

획을 장관에게 승인 받

도록 규정

 ￮ 항공통신사 교육훈련계획 장관 승

인사항  폐지

  - 기관별 자체적으로 교육훈련을 실

시함으로 인하여 인원의 신속한 

현장투입이 가능하여 업무능률이 

크게 향상됨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항공통신사 

교육훈련 지침

(’13. 5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1-201-4357)

30.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보고시기 

개선 

 ￮ 특별검사 결과 보고시기 

검사 종료 후 20일

 ￮ 특별검사 결과보고시기 검사 종료 

후 3일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검사

규정

(’13. 5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1-20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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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항행시설 유지보수 

절차개선

 ￮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시 관리감독 기관에 

보고절차가 없음

 ￮ 항행안전시설 소프트웨어 변경시 

사전에 관리감독기관에 보고하도

록 업무절차 개선 

 ☞ (참고)국토교통부홈페이지>정보마당>
법령정보>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
규정

항행안전시설 관리 

및 운영규정

(’13. 6월)

국토교통부

항행시설과

(041-201-4363)

해 양 수 산 부

1.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

납에 따른 가산금 요

율 인하

 ￮ 해양심층수 가산금 부과

시 체납기간에 따라 가

산금 요율을 차등하여 

적용

  - 3개월까지 3%, 3개월

에서 6개월까지 4%, 
6개월 이상 5%

 ￮ 해양심층수 부담금 체납에 따른 가

산금 요율을 3%로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 납부기간 경과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한 경우 1%
 ☞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소식바다>

공지사항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 9월)
해양수산부

해양개발과

(044-200-5248)
2. 연안오염총량관리 

   대상지역 확대

 ￮ 마산만에 대하여 연안오

염 총량관리제 시행

 ￮ 마산만 뿐만 아니라 시화호에 대하

여도 연안오염 총량관리제 확대 

실시

시화호연안오염총

량관리시행계획

(‘13. 7. 1)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9)
3. 국내 최대 규모 수산물 

수출가공 단지 운영

 -  ￮ 부산감천항 수산물 수출가공단지를 

준공('13.7)하고 56개 입주업체를 

선정하여 위생적인 수산식품 수출 

및 공급 확대

‘13.10월 준공

해양수산부 

통상무역협력과

(044-200-5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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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 음식점 수산물 원산표시 

대상품목(6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 음식점 수산물 원산표시 대상품목 

확대(9품목)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 (참고)해양수산부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확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6.28)

해양수산부

유통가공과

(044-200-5448)

5.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품목 

확대

□１ 미역  ￮ 없음  ￮ 미역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설

   - 자연재해 : 태풍(강풍), 해일(폭
풍해일/지진해일), 풍랑, 호우, 
홍수, 대설, 동해, 적조, 이상조류

   - 보험대상 : 양성단계에 있는 연

승수하식 양식미역

   - 자기분담비율 : 20%, 25%, 30%
   - 특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 보험료 국고보조 : 순보험료

(50%), 운영비(100%)

농어업재해보험법

(’13.10월)

□２ 뱀장어  ￮ 없음  ￮ 뱀장어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신설

    - 자연재해 : 태풍(강풍), 해일

(폭풍해일/지진해일), 호우, 홍
수, 대설

    - 보험대상 : 30g 이상의 뱀장어

(japonica 어종)
    - 자기분담비율 : 20%, 25%, 

30%
    - 특약: 양식시설물 손해담보 특약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특약

    - 보험료 국고보조 : 순보험료

(50%), 운영비(100%)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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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식어장 재개발 

   규제 완화

나. 양식어업

 (4) 재개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어장에 대해 개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

생(최근 5년 동안 

50%이상 피해 2회 

이상)된 어장

나. 양식어업

 (4) 재개발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되지 않는 어장에 대해 개발계획

을 수립할 수 있다.
  

(가) 상습적으로 재해가 발생(최근 5
년 동안 50%이상 피해 3회 이

상)된 어장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

(’13.7.1)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17)

7.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의무화 제도

 ￮ 없음  ￮ 2013년 8월부터 오·남용으로 사람 

및 동물에 위해 우려가 있는 수산

용 동물용의약품 대해 처방전 의무

화제도 시행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7종은 수

산질병관리사 또는 수의사 처방

전이 있어야 판매 가능

약사법

(’13.8.2)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

(044-200-5621)

8. 내수면 유해어법 금지

위반자 처벌 강화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벌금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법령바다>
법령>「내수면어업법」 검색

내수면어업법

(’13.9.23)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044-200-5637)

9. 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체계 구축

 ￮ 선박위치정보 확인불가  ￮ 선박의 위치정보 및 안전관련 정보

에 대한 실시간 확인 가능

  - 선박의 위치정보, 등록정보, 검사

정보, 항해안전관련 기상정보 및 

항해경보 등 제공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선박위치정보 실시간 제공

2013.11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044-200-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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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보험 가입 완화

 ￮ 일반선박 1000톤 이상 

모든 선박은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상보험 가

입 대상

 ￮ 연료유를 싣지 않는 일반선박 보장

계약 체결대상에서 제외

  - 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선

  - 합계 출력 1,470kw(2000PS)
미만의 기관이 설치된 부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시행규칙

(’13. 7월중)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

(044-200-5827)

11. 위험물 선박운송 

    기준 강화

-  ￮ 20개의 새로운 품목을 위험물로 

지정(신설)
  - 컨테이너로 수납되어 운반되는 

자동차는 위험물(9급)로 지정하여 

수납검사 대상

 ￮ 위험물운반선박 등의 위험물 및 

화물구역의 방화장치 강화(신설)

위험물 

선박운송기준

(’13. 5월)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7)

12.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의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 되지 않아 선원 

및 선박이 해적피랍 

위험에 노출

 ￮ 해적위험해역 통항선박 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 선원대피처 성능요건․설치장소 및 

설치 대상선박 기준 마련

 ☞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알림마당>
보도자료>선원대피처 설치 의무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13. 6월)

해양수산부

항해지원과

(044-200-5852)

13. 국가관리연안항 

    기본계획수립

 ￮ 연안항(26개)
  - 연안항 전체를 지자체

에서 개발

 ￮ 연안항 (29)개중 영해 최 끝단에 

위치한 11개 연안항을 국가관리연

안항으로 지정하여 국가에서 직접

개발

항만법

(’12. 8월)
기본계획수립

(’13. 12월)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200-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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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중소기

업 공정

거래 문

화 확산

 3배 손해

   배상제도 

   확대 도입

 ￮ (적용대상) 기술자료 유

용(제12조의3)행위에 

도입

 ￮ (배상액) 발생한 손해액

의 3배 이내로 한정

 ￮ (적용대상) 부당단가인하(제4조, 
제11조), 부당발주취소(제8조) 및 

부당반품(제10조)으로 확대

 ￮ (배상액) 기술자료유용과 같이 발

생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한정

 ￮ (입증책임 전환) 원사업자가 고의․
과실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3배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하도급법

(’13.11.28)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584) 중소기업

   협동조합

   납품단가

   조정 협의

권

   신설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납

품단가 조정신청제도

 -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조정신청권만 있고, 단

가협의는 중소기업이 원

사업자와 직접 함

 ￮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 

협의권 부여

  -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조정

국 가 보 훈 처

1. 등록심사제도 개선  ￮ 등록신청 : 본인 신청

 ￮ 객관적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 보훈심사

 ￮ 본인신청 + 정부발굴 및 등록신청

대행

 ￮ 객관적 기록에 의한 서류위주 보훈

심사 +현지조사, 인우보증 등 간접

자료 적극 활용

   * 6･25 참전자 전공상 심사기준 별도

마련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3.7.1)

국가보훈처

등록관리과

(02-2020-5164)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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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구입 및 

주택임차대부

   제도 개선

 ￮ 대부금액 : 
1,500만원~3,000만원

 ￮ 대부이율 : 3%

 ￮ 대부금액 : 1,500만원~6,000만원

   * 지역별(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대부금액 차등 적용

 ￮ 대부이율 : 2%

대부업무처리지침

(’13.6.1)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2-2020-5295)

식품의약품안전처

1.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

위생법상 영업자로 관리

 ￮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

가공업 영업신고 제외

대상

  

 ￮ 주류 위생·안전관리강화를 위해 주

세법상의 주류제조면허자도 식품위

생법상 영업 등록 대상에 포함

  * 주류제조자에게도 식품위생법 준수의

무 부가

 ☞ (참고)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보도

자료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식품위생법 시행령

(’13. 7. 1.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류안전관리TF
(043-719-6061)

조   달   청

1. 중소형공사의 대기업 

참여 축소로 중소건설

업체 수주 확대  

 ￮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

등급 업체의 지분 참여를 

50%까지 허용 

 ￮ 등급제한입찰에서 상위등급 업체의 

지분 참여를 20%까지 허용 

 ☞ 조달청 홈페이지>조달뉴스>보도자료>

공공건설시장의 ‘상생․협력 방안’마련

조달청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

(’13. 7월)

조달청

시설총괄과

(070-4056-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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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및 복무분야 

조정

 ￮ 공익근무요원

    - 행정관서요원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체육요원

 ￮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

   → 사회복무요원

 ￮ 별도분리

    - 국제협력봉사요원

    - 예술․체육요원

병역법 (’13.12.5.)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2. 예술․체육요원 중 부정

행위자 편입취소 근거

마련

 ￮ 없음  ￮ 예술․체육요원 편입취소 사유

    - 금품수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된 사람

    - 승부조작 등 해당분야 복무와 

관련한 부정행위로 형의 선고

를 받은 사람

  ☞ (참고)원신분 복귀하여 현역병 입영 
또는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   

병역법 (’13.12.5.)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042-481-3006)

3.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

수자 전문연구요원 편

입 제한연령 상향

 ￮ 군전공의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35세 까지 복무 

를 마칠 수 있는 사람

 ￮ 군전공의 수련자로서 기초의학 박

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7세 

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

로 상향 조정

병역법

(‘13.6.4.)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772)

4. 중소기업의 부설 연구

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선정 기회 확대

 ￮ 전문연구요원이 복무할 

지정업체 선정은 9월 중 

연 1회 실시

 ￮ 중소기업 부설 연구기관에 대해 

지정업체 기회를 2회(4월, 9월)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강화     

병역법시행령 

제73조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8)

병   무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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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군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자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연령 상향

 ￮ 군전공의수련자로서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5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

 ￮ 군전공의 수련자로서 기초의학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편입을 

37세까지 복무를 마칠 수 있는 

사람으로 상향 조정

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산업지원과

(042-481-2813)

방 위 사 업 청

1. 방산원가 계산 시 

근로시간 상한 적용

 ￮ 계약상대자의 실제 

발생한 노무비 전액 

인정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상한을 

초과한 작업시간 및 해당 

작업시간에 대한 비용은 방산원가 

계산 시 불인정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13. 8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72)

2. 방산원가 계산 시 

상용품 적용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신   설>  ￮ 상용품 적용 및 상용ㆍ성능형 규격 

전환 등을 통해 

방산원가대상물자의 부품 단가를 

20% 이상 절감 시 향후 5년간 

실적가격을 원가로 인정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훈령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13. 8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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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산원가제도 개선을 

통한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확대

 ￮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은 2년간 

일반관리비로 보상

 ￮ 방산원가 계산 시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중소기업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 

연계 비용 일부(50%)를 계약 시 

직접 지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 이내인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방산원가 계산 시 

중소기업과 동일한 기준 적용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방산원가대상물자

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동 시행세칙

(’13. 8월)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72)

4. 중소

   기업자 

우선

선정 

품목 

지정

제도 

개선

 품목지정 

절차에 

‘품목

지정 

운영위

원회 

기획

지정방

식‘ 추가 

도입

<신   설>  ￮ 품목지정 절차를, 기존 ‘연구개발 

주관부서 추천방식’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품목지정 운영 

위원회 기획지정방식’을 추가 도입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중소기업자 

우선선정 품목지정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13. 7월)

 중소기업 

연구개

발 역량 

강화를 

위한 

자금지

원 규정 

신설

<신   설>  ￮ 지정품목 개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에게 방위산업육성자금을 

우선 지원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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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핵심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사업

   확대개편

 개발

지원

자금 

증액

 ￮ 5년간 최대 10억원까지 

지원(과제별 개발자금

의 75% 이내)
 ※ 대기업의 경우 과제별 개

발자금의 50%이내에서 
10억원까지 지원

 ￮ 5년간 최대 50억원까지 지원(과제

별 개발자금의 75% 이내)

 ※ 대기업의 경우 과제별 개발자금의 
50%이내에서 50억원까지 지원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무기체계 

핵심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운영규정

(’13. 7월)

 업체선정 

시 

수출가능

성고려

<신   설>  ￮ 과제선정 시 해당과제의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가능성 검토

 ￮ 주관기업 선정 시 수출가능성(업체

마케팅   능력, 해외진출도 등) 검토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방위사업청

방산지원과

(02-2079-6443)
 주 장비

업체 

참여 

확대

<신   설>  ￮ 개발지원과제의 개발 타당성 검토 

시 해당부품의 주 장비생산업체 의

견 검토

 ￮ 개발업체 선정 시 주장비생산업체

로부터  추천받은 중소기업에 가점 

적용

 ￮ 과제 및 개발업체 선정결과, 개발진

도등에  대하여 주 장비업체에게 함

께 통보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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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

인증기준 정립

 ￮ 표준감항인증기준 적용

을 통한 무인기 감항인

증 기준 사용

  - NATO의 

STANAG4671를 기타

감항인증기준으로 활용 

 ￮ 무인 군용항공기 감항인증기준 정립 

  - 150Kg이상 무인 군용항공기 

개발 시 감항인증 기준을 정립

 ☞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방위사업

정보>법령정보>방위사업청행정규칙>

고시/회계예규

표준감항인증기준

(’13. 9)

방위사업청

분석시험평가국

인증기획과

(02-2079-6707)

농 촌 진 흥 청

1.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개정 

 농약 

살포자 

위해성 

평가기

준 개선

 ￮ 2009년 유럽의 평가 

기준 도입 시행 

  - 우리나라 농업현실에 

맞도록 일부사항 개선 

필요

 ￮ (살포면적) 1일 최대살포면적 : 4ha 
→ 2ha

 ￮ (살포시간) 1일 최대살포시간 6시간  

 ￮ (시험방법) 패치 부착위치, 신체부

위별 노출량 등 한국인 체형에 맞

게 개선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농약 및 원제의 

등록기준

(2013.7월)

 소면적 

재배

작물 

작물

군별 

등록

제도 

도입

 ￮ 작물군별 등록제도 

  - 없음 

 ￮ 작물군별 구분 

   - 소면적 엽채류 60작물 6작물군

으로 구분

   - 동일한 작물군에 해당되는 엽채

류는 대표   작물로 수행한 작물

잔류성 시험성적을 적용함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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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기농업

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세부기준 

제정

 유기농업 

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 용어변경 

  - 친환경유기농자재

 ￮ 신청서류 구분 

  - 공통, 유효기간 연장

  - 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미비점

 ￮ 용어변경 : 유기농업자재

 ￮ 신청서류 통합 

  - 신규신청, 유효기간 연장 등 통합

  - 서류 심사절차 및 방법 명확화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유기농업 
공시 및 품질인증 기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2013. 6월)

 유기농업 

자재 

험연구기

관 지정 

및 관리

기준

￮ 공시 및 품질인증 시험

   연구기관

  - 관련규정 없음 

￮ 공시 및 품질인증 시험연구기관 지

정 관리

  - 세부기준 마련 및 시험성적서 인

정범위 설정

  - 이화학적분석, 미생물분석, 식물

시험, 독성시험 등 실시, 시험성

적서 발급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 유기
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 지정 및 관리
기준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592)

 유기

농업자

재 공시 

및 

품질인

증기관 

지정

기준

￮ 공시등 기관의 제품 사후

   관리 

  - 관련규정 없음

￮ 시중 유통제품 품질검사 및 공시

취소 가능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 관련법령> 유기
농업자재 공시 및 품질인증기관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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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3. 농촌

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조정

 분석 및 

검정

의뢰 

수수료 

기존항

목 인상

 ￮ 기존 117개 항목 :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을 고려하지 않았음

 - 62개 항목은 분석원가

에 미치지 못하는 등   

 수수료가 크게 낮았음

 ￮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고려하여 

인상

   - (인상 전) 분석원가 대비 약 

30% 수준 → (인상 후) 분석원

가 대비 약 41% 수준

 ☞ (참고) 농촌진흥청 홈페이지>기술정보>
농자재정보>농자재관련법령>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

농촌진흥청 

시험의뢰 수수료와 

시험경비

(2013.6.1.)

 분석 및 

검정

의뢰 

수수료 

신규항

목 추가

 ￮ 민원의뢰 수요가 증가

   하여도 명확한 기준이 

   없었음 

 ￮ 신규항목 추가

   - 유기물/질소의 비 등 78개 항목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

(031-299-2475)

 어려운 

경제

상황 

고려 

농업인 

수수료 

감면

 ￮ 해당규정 없음  ￮ 해당규정 신설

   - 농업인으로 확인(농업인 증명

서)된 경우 

     수수료의 50% 감면

특   허   청

1. 출원인주소 자동변경 

제도 도입

 ￮ 전입신고 후 별도로 

정보변경 신고서 제출

 ￮ 출원인 등의 주소 자동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주소정보 공유를 통해 전

입신고 만으로도 출원인 등의 주소

를 자동으로 변경

특허법 시행규칙 등

(’13.7.1)

특허청

고객협력정책과

(042-481-5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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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상   청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1. 수요자 

중심의 

기상행정

민원

서비스 

개선

 기상

증명

지점 

확대

 ￮ 방재기상관측자료

(AWS) : 기상자료

제공 발급

 ￮ 방재기상관측자료(AWS) : 기상자료

제공, 기상증명 발급  

기상법

(’13. 12월)

기상청

기상자원과

(02-2181-0883)

 기상사업 

등록 및  

기상관련 

면허발급

 ￮ 방문 및 우편을 이용한 

접수와 발급

  - 신청서 접수 : 방문, 
우편

  -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 : 우편 

 

 ￮ 전자민원서비스시스템을 이용한 

원스톱 서비스

  - 신청서 접수 : 전자민원시스템

(우편, 방문 가능)
  - 등록증 및 면허증 발급 : 전자민원

시스템

기상산업진흥법

(’13. 8월)

기상청

기상산업정책과

(02-2181-0843)


